
연구보고서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 

조기홍 김현수 최아름 천지영 김무성· · · ·





제 출 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지원방안 마련 연  “

구 의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년  월2022 11 

연 구 진

연 구 기 관

연구책임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조기홍 수석연구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 , ) 

김현수 책임연구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 , )

최아름 선임연구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 , )

천지영 연구원 대한산업보건협회 산업보건환경연구원: ( , )

김무성 조교수 대경대학교: ( , )

박수빈 대학원생 한서대학교: ( , )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지원방안 마련 연구

 ii

 제조 및 비제조업은 환기와 음용설비 건설업은 유해물질 취급 장소와의 격리 냉, , ㆍ

난방 유지기능 조명 유지기능 항목에 대한 충족비율이 다른 항목에 비해 낮았음, 

 취약직종별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충족여부가 다

른 직종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임

 휴게시설이 없는 가장 큰 원인은 공간부족으로 설치비용이 우선적으로 지원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취약직종은 공동 휴게시설을 설치할 의향이 높은 

반면 제조업 및 비제조업은 설치의향이 없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실무자 경영계 노동계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2) , , 

 주요 애로사항은 공간부족 관리기준 항목 중 조도와 습도 환기 기준 관리였으, , 

며 일부 업종 및 직종의 경우 업무특성상 휴게시설 설치나 관리기준을 적용하기 , , 

어려운 실정임

 주요 지원방안은 타 법의 규제 개선을 통한 공간 지원 휴게시설 임대료 지, 

원 제도 개선을 통한 비용 지원이었음, 

결론 및 제언3) 

휴게시설 실태 조사 및 간담회 결과를 통해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공간 

지원 비품 설비지원 비용 지원 제도적 관리적 지원 방안이 필요함 현실적으로 공, · , , ( ) . 

간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장 임대 사업주 등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 

하여 법규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고 휴게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마지막으로 돌봄 서비스 종사원 배달원 등 근무 장소. , 

가 일정하지 않은 직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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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Ⅰ

연구배경1. 

년 월 일 산업안전보건법에 휴게시설 관련 규정이 신설되었고2021 8 17 , 

년 월 일 시행되었음2022 8 18

년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17 ( )

에서 휴게시설 현황 및 휴게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되었고 이를 기초로 

고용노동부에서는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를 권고하였음· (2018)

년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산업안전2021 (

보건연구원 연구에서 휴게시설 설치 하위법령 안 과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 ( )

지원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하위법령 안 의 대상사업장에 대한 전반적인 휴게( )

시설 실태조사는 미비한 상황임

제 조의 휴게시설의 설치128 2( ) 사업주는 근로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① 

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 )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②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 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1

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관리, , , ㆍ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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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조성지원 사업으로 안전설비 개선 작업환경 개 , 

선 및 작업공정 개선을 위한 기술 재정 지원을 하고 있으며 고위험 개선품목 ·

중 필수노동자 근무환경 개선품목 컨테이너하우스 샤워부스 휴게시설 및 ( , , 

냉 난방시설 을 포함하고 있으나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을 수행하기 위한 · ) ·

지원이 가능한지 파악한 바 없음

따라서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향상을 위한 사업장 업종 규모 등에 따른 휴 , , 

게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

가 있음

연구목표2. 

본 연구는 년 월 시행된2022 8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의무화에 따른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지원제도를 분석

하여 이에 따른 지원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Ⅱ 연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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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사업장 휴게시설 파악을 위한 국내 외 설치 운영 및 지원 관1. , ‧

련 문헌고찰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우수사례 조사1) 

휴게시설 관련 포럼 자료 조사2) 

휴게시설 관련 정책보고서 조사3) 

구글스칼라 학술연구정보서비스 등을 통한 자료조사4) , (riss4u) 

사업장 규모 업종별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 파악2. ‧

자문회의를 통한 규모 업종 선정1) ‧

자문회의를 통해 휴게시설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조의 에 따라 ( 96 2)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을 고려하여 연구대상 ·

사업장의 규모와 업종을 선정하였으며 총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방, 848

문 및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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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비제조업(1) ‧

제조업 및 비제조업은 상시근로자 수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를 기준으로 ( )

인 미만 인 미만 인 이상의 규모별로 구분하여 총 개소를 20 , 20~50 , 50 567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음 표 ( -1)Ⅱ

구분
제조업 비제조업*

현장방문 설문조사 현장방문 설문조사

인 미만20 개소19 개소77 개소25 개소62

인 인 미만20 ~ 50 개소19 개소102 개소18 개소70

인 이상 50 개소16 개소79 개소22 개소58

계 개소(567 ) 개소54 개소258 개소65 개소190
비제조업 보건업 및 사회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운수업 및 창고* : , , 

업 기타 비제조업 숙박업 하수처리 자동차수리 통신업 등, ( , , , )  

표 < -Ⅱ 1 제조업 및 비제조업 조사건수> 

 

건설업(2) 

건설업의 경우 해당 공사의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억원 미만20 , 20

억 억원 미만 억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총 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50 , 50 113

문 및 설문조사 실시함 표 ( -2)Ⅱ



연구방법. Ⅱ

9

구분 현장방문 설문조사

공사금액 억원 미만20 개소19 개소28

공사금액 억 이상 억원 미만20 ~ 50 개소8 개소9

공사금액 억원 이상 50 개소24 개소25

계 개소(113 ) 개소51 개소62

표 < -Ⅱ 2 건설업 조사건수> 

취약직종 (3) 

상시근로자 수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명 이상으로 전화상담원 및 텔( ) 10

레마케터 돌봄서비스 종사원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 , , , 

및 건물경비원 등의 취약직종 근로자가 명 이상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분2

하여 총 개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및 설문조사 실시함 표 168 ( -3)Ⅱ

구분 현장방문 설문조사

전화상담원 및 텔레마케터 개소14 개소14

돌봄서비스 종사원 개소7 개소7

배달원 개소2 개소2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개소32 개소32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개소29 개소29

계 개소(168 ) 개소84 개소84

취약직종 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개 직종으로 전화상담원 돌봄서비* (7 ) : 7 , (39912), ① ②

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4211), (5313), (922), (941), ③ ④ ⑤ ⑥

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단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제외(94211), (94212)( , )⑦

표 < -Ⅱ 3 취약직종> * 조사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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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및 현장방문조사2) 

조사대상(1) 

업종별 규모별로 선정된 개 원청 사업장의 각 담당자 관리자 인을 대· 848 ( ) 1

상으로 설문조사 및 현장방문 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 대상 개 원청 사업장 담당자 관리자: 594 ( )

 현장방문 조사 대상 개 원청 사업장 담당자 관리자: 254 ( )

설문지 구성(2) 

설문지는 사업장 및 응답자의 일반적인 현황과 휴게시설 현황 휴게시설  , 

설치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차례 협의를 통해 구성되었으며 각 3 , 

휴게시설별 면적 및 휴게시설 전체 면적 문항 여부에 따라 배포용과 현장방문

용 면적문항 포함 으로 구분하여 배포용 설문지 총 문항 현장방문용 설문( ) 46 , 

지 총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표 48 ( -4)Ⅱ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6 m2 이상의 공간을 휴

게시설로 인정하여 개의 휴게시설이 아닌 전체 휴게시설을 기준으로 설1

문지를 작성 조사하였으며 설문 문항별로 모든 휴게시설이 해당되면 충, ‘‧

족 개 이상의 휴게시설이 해당되면 일부충족 모든 휴게시설이 해당’, 1 ‘ ’, 

되지 않으면 미충족 으로 작성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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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문항 문항구성

일반적인 
현황
문항(18 )

응답자 일반적인 
현황 문항(2 )

직위 직책 담당업무( ), 

사업장 일반적인 
현황 문항(16 )

업종 위치 상시근로자수 수급인 근로자수, , , , 
직종별 근로자수 전용면적 이상여부, (300 ) , ㎡

노동조합 유무 휴게시설 유무, (6 ) , ㎡
휴게시설 사용형태 휴게전용 여부 휴게시설 , , 
사용용도 용도구분 협력업체 근로자 유무, , , 
협력업체 휴게시설 유무 협력업체 휴게시설 , 

이용형태 협력업체 휴게시설 없는 이유  , 

휴게시설 
현황
문항(26 )

휴게시설 크기 및 
위치 문항(14 )

휴게시설 개수 휴게시설 위치 형태 성별구분 근무 , , , , 
장소와의 인접성 유해물질 취급 장소와의 독립성, , 

근무 장소와의 독립성 천장높이 충족여부, , 
전체면적* 각 휴게시설 면적, * 동시사용인원 , 

고려사항 휴게시설 면적 적정성 노사협의여부, , , 
휴게시간

휴게시설 
환경 문항(6 )

냉방시설 난방시설 습도유지 기능 조명유지 기능, , , , 
환기가능 소음노출여부, , 

휴게시설 비품 및 
설비 문항(2 )

식수공급 비품 구비, 

휴게시설 
관리 문항(4 )

담당자 지정여부 청결유지 휴게시설 표지부착, , , 
사용목적

휴게시설 
설치
문항(4 )

휴게시설 
설치 문항(4 )

휴게시설 없는 이유 설치가능 기간 정부 , , 
우선지원방안 공동휴게시설 설치의향, 

전체면적 각 휴게시설 면적은 현장배포 설문지에만 삽입되었음  * , 

표 < -Ⅱ 4 설문지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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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방법(3) 

 설문조사 사업장 방문 또는 유선 상으로 담당자에게 사전 설명을 : 

하고 메일 일대면 방식으로 설문지를 배포 회수하였음, ·

 현장방문 조사 사업장 방문을 통해 조사자가 담당자와 대면하여 : 

설문지 일부 문항을 작성하고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현, 

장을 확인하여 설문지를 작성하고 사진촬영을 실시함 

자료 분석(4) 

자료 분석은 를 활용하였으며 자문회의를 SPSS(ver.27.0, IBM, USA) , 

통한 통계 전문가 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음2

 설문조사 및 현장방문 조사 결과를 통합하여 분석 실시

 업종은 제조업과 건설업 기타 비제조업으로 분류하여 각 업종별, ・

규모별 빈도분석 실시

 취약직종 개 직종 의 경우 업무특성에 따라 전화상담원 및 텔레(7 ) , 

마케터 아파트 경비 및 건물 경비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개 그, , 3

룹으로 분류하여 분석 배달원 및 돌봄 서비스 종사원은 별도 기재( )

 문항별 결측값은 무응답으로 처리하고 다중응답문항은 별도로 표기

함

 

사업주 관리감독자 대상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애로사항 조사3) , 

코로나 로 인해 일부 업종 직종 에 대한 제한적인 조사가 진행되었고 설19 ( )

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 및 현장방문 조사만으로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경영계 사업주 등 와 실무자, ( )

관리감독자 등 노동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휴게시설 설치 관련 ( ),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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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휴게시설 설치 및 지원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현장조사. ‧

국내 실태조사 시 병행하여 우수사례 사업장 현장 조사1) 

문헌을 통한 국내의 우수사례 벤치마킹2) 

문헌을 통한 외국의 우수사례 벤치마킹3) 

지원방안4. 

휴게시설 설치 국내외 사례 및 지원제도 분석1) 

휴게시설 설치 지원 필요성 및 효과적인 지원방안 제안2) 





.Ⅲ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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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결과 

사업장 휴게시설 파악을 위한 국내 외 설치 운영 및 지원 관1. , ‧

련 문헌고찰

휴게시설 관련 선행 연구1) 

일부 납 취급 사업장 휴게실의 공기 중 납 농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1) (Pb)

분석 민대홍( , 2013)

개 납 노출 사업장 차 제련사업장 개소 축전지 사업장 개소 의 작업3 (2 1 , 2 )

장 공기 중 납 기하평균 농도는 각 각 이52.7 / , 53.1 / , 42.0 /㎍ ㎥ ㎍ ㎥ ㎍ ㎥

었으며 휴게실의 공기 중 납 기하평균농도는 각 각 66.7 / , 1.3 / , ㎍ ㎥ ㎍ ㎥

이었음 작업장에서 사용하던 보호구를 휴게실에 가지고 들어간다고 2.4 / . ㎍ ㎥

한 응답자 많았고 휴게실 출입문 방향이 작업장 쪽이었음

생활폐기물 적환장 및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방안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2) 

서울특별시( , 2015)

가 년 개선사업) 2011

사업비 총 백만원 시비 특별교부금 백만원 구비 백만원- : 2,050 * ( )1,435 + 615

실적 개소 중 개소 개선지원 표 - : 547 231 ( -1)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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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소규모 휴게시설

통폐합

주택형 
컨테이너로 교체 

신설

공공시설 입주 및 
주택 임차

시설 내 외부 ‧

개선

231 46 35 40 110

표 년 개선사업 실적< -1> 2011Ⅲ

단위 개소( : )

나 년 개선사업) 2013

사업비 총 백만원 시비 특별교부금 백만원 구비 백만원- : 724 * ( )720 + 4

실적 개소 중 개소 개선지원 표 - : 492 334 ( -2)Ⅲ

계
샤워시설

개선
화장실 개선

노후 
컨테이너

교체

시설 내 외부·
개선

물품구비
시설 개선 (

없음)

334 22 9 8 71 224

표 년 개선사업 실적< -2> 2013Ⅲ

단위 개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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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년 개선사업) 2014

사업비 - : 총 백만원 시비 특별교부금 백만원 구비 백만원410 * ( )250 + 160

실적 개소 중 개소 개선지원 시설개선 개소 물품구비 - : 490 341 * 83 , 258

표 ( -3)Ⅲ

계 시설 개선 물품구비 시설개선 없음( )

341 83 258

표 년 개선사업 실적< -3> 2014Ⅲ

단위 개소( : )

개선사례- 

년 개선사업의 하나인 컨테이너 휴게시설 교체 전후 취사시설 교체 2014 , 

전후 외부 인테리어 교체 전후 바닥난방 교체 전후의 모습은 다음과 같다 표 , , (

-4)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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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휴게시설 명상공간의 디자인 특성 연구 김주아 등(3) ( , 2017)

기업 곳의 평균값을 분석한 결과 불필요한 기능과 불편한 요소가 배제10 , 

된 배치공간에서는 접근성과 편의성이 높았으나 다양성 요소 점수가 가장 낮

았고 시설환경에 대한 친근감은 느끼기 어려웠다고 조사됨 또한 자연스러, . , 

운 환경으로 커뮤니케이션과 상호작용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었고 통, 

일감이 다소 부족해 효율성이 낮게 나타남 그림 ( -1)Ⅲ

그림 개 기업 휴게시설 명상공간 분석 종합표 [ -1] 10Ⅲ

사업장의 복지향상을 위한 휴게시설의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고 정신적 측, 

면의 대응형태로 명상법이 권장되면서 여러 기업에서 휴게시설을 도입함에 

따라 업무환경변화에 따른 적절한 계획과 휴게시설의 다자인 방향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음 휴게시설 내 명상공간이 가져야 할 조건은 다양성 편의성 명. , , 

료성 접근성 효율성이 해당되는 물리적 요소와 유대감 쾌적함 친근감 균, , , , , 

형감 편안함이 해당되는 심리적 요소임 명상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꾸준, . 

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을 구성해야하며 공간에 대한 거부감이 없도록 비, 

품배치 및 색채 자연요소를 고려하여 명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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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4) ( , 2017)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된 근로자 휴게시설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하위 , 

설치 기준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휴게시설을 , 

이용할 수 없음 따라서 휴게시설 설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업무 능률을 . 

향상 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

휴게실 설치의 수요가 높은 직종이나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

종에 있는 사업장 우선으로 휴게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표 우선으로 휴( -5), Ⅲ

게실을 설치해야하는 사업장 이라면 노동자 수가 인 이상일 경우 그 외 사10 , 

업장인 경우 노동자 수가 인 이상일 때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함50

휴게시설 위치는 작업공간과 인접하고 걸어서 분 이내 작업공간으로부터 ( 5 ), 

분리된 곳에 설치해야 하며 거점별로 휴게 공간을 따로 마련하여 여러 직종, 

의 근로자들이 혼재되어 이용하지 않도록 독립적으로 마련해야 함

휴게시설은 가급적이면 지상에 배치 면적은 인당 로 확보하고 , 1 1 ~5 ㎡ ㎡

식사 공간 마련 취사금지 해야 하며 인간공학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가구 선( ) , 

정 및 배치 식수대나 음용수 시설 마련 및 넓은 공간 확보를 위한 비품을 제, 

공해야 함

구분

 청소 및 환경미화 업무
 음식물쓰레기 분뇨 등 오물의 수거 처리 업무‧ ‧

 폐기물 재활용품의 선별 처리 업무‧ ‧

 미생물로 인하여 신체 또는 피복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

 시설 및 경비업무 종사자 
 감시작업 종사자

 감정노동자
 병원 및 요양시설
 대형 판매장
 서서 일하는 노동자
 야간교대근무를 하는 경우
 건설업
 여성이 전체 직원의 이상을 50% 

차지하는 경우

표 휴게시설 설치 우선적용 대상< -5>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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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은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조명 온도 일정소음을 유지해야 , , 

함 조명은 권장 실내온도는 여름철 겨울철 . 100~200 lux , 26~28 , 18~2℃

습도는 로 유지 소음이 높은 경우 근로자의 스트레스 및 집중2 , 50~55% , ℃

력과 관련이 있어 업무효율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하로 권장 50㏈

사업장은 휴게시설 관리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하며 휴게시설 이용시간 비, 

품 관리 등 담당자에 대한 내용 명시 휴게시설 안내표지 등을 게시하여야 하, 

고 휴게시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건의함을 마련해야 함

근로자의 휴게시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최혜경 등(5) ( , 2019)

전국 여개 사업장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을 대상으로 규모별로 대규150 ( , , 

모 중규모 소규모로 구분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만족도에 , , ), 906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이 낮고 남성일수록 대리 직급 이, , ( ) 

상 사업장의 규모가 인 이상 휴게시설의 수가 개 이상 휴게시설 표지, 300 , 4 , 

가 부착되어 있고 평소 피로가 낮은 경우 휴게시설이 업무능률 향상에 도움, 

이 된다고 응답하고 자주 이용하는 경우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음

연령이 높고 여성인 경우 직급이 낮은 경우 중소규모 사업장 평소 피로, , , 

도가 높고 휴게시설을 자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휴게시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업장 내 휴게시설의 증설 및 잘 보이는 곳에 안내표, 

지 부착 휴게시설이 업무능률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개선을 위한 방안을 , 

마련해야 함 

도시지역 가로청소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용역 사 우리경제연구원(6) (( ) , 

2020)

가 김포시 가로청소 미화원 휴게시설 운영현황) 

년 월말 기준 개소   -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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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청소원 휴게실 설치 임대운영 주체 김포시 클린도시과   - : 

가로청소원 휴게실 관리자 위탁사업자   - : 

년 임차 운영비 천원   - 21 · : 71,000

운영현황 표    - ( -6)Ⅲ

구역구분 위치
사용인원

명( )
비치물품

년임차‘21 ·
운영비 천원( )

김포본동 북변 로 1 13 8 냉난방기, 
출퇴근기록기

정수기, , 
전자렌지 등

7,004

장기본동 주민센터 내 6 6,584

사우동 주민센터 내 층1 5 - 5,984

풍무동 주민센터 내 5 - 9,104

장기동 주민센터 내 컨테이너 7
냉난방기, 

출퇴근기록기
정수기, , 

전자렌지 등

7,304

구래동 주민센터 내 5 7,604

마산동 주민센터 내 3 - 5,804

운양동 한강제 집하장 내2 5 - 6,944

고촌
물류단지

아라육교 번길 182 23 3 냉난방기, 
출퇴근기록기

정수기, , 
전자렌지 등

7,064

양촌학운
산업단지

황금로 번길 127 217 8 7,064

계 개소10 55 - 71,000

표 김포시 가로청소 미화원 휴게시설 운영현황< -6>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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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김포시 가로청소원 휴게시설 사진[ -2] Ⅲ

나 화성시 가로청소 미화원 휴게시설 운영현황) 

화성시 관내 가로청소 인력 는 생활폐기물 수거와 연계 전 지역을 개 - ( ) , 10

업체에 분산 위탁 운영

각 업체별로 생활폐기물 수거- 와 가로청소로 구분하여 휴게시설 설치 운영

휴게시설 설치운영 주체 민간위탁 업체: ▶ 

휴게시설은 각 업체별로 생활폐기물 수거 휴게시설 개소 가로청소원 - 1 , 

휴게시설 개소 분리 운영1

가로청소원 휴게시설은 관리직원이 상근하면서 출퇴근 관리 청소관련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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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및 복리후생품 지급 그리고 간단한 식사 등이 가능한 조리실 탈의실 휴, , 

게시설 운동기구 등이 비치됨, 

냉 난방기를 설치하여 휴게시설의 냉 난방은 물론 겨울철 온수샤워 여- · · , 

름철 냉수샤워 가능

각 가로청소원들은 휴게시설로 출근하여 출근 기록 후 각자 담당구역으- 

로 이동함 기동성이 없는 인원은 관리인원이 차량으로 담당구역 까지 이동함. 

그림 ( -3)Ⅲ

그림 화성시 가로청소원 휴게시설 사진[ -3] Ⅲ

다 경기도 성남시 가로청소원 휴게시설 운영현황) 

각 업체별로 휴게시설 설치운영-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주체 민간위탁 업체: ▶ 

휴게시설은 가로청소와 노면청소 구분 없이 업체당 개소를 설치운영- 1

휴게시설에는 관리직원이 상근하면서 출퇴근 관리 청소관련 비품 및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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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후생품 지급 그리고 간단한 식사 등이 가능한 조리실 탈의실 휴게시설 운, , , 

동기구 등이 비치됨

- 냉 난방기를 설치하여 휴게· 시설의 냉 난방· 은 물론 겨울철 온수샤워 여름, 

철 냉수샤워가 가능

- 각 가로청소원들은 휴게시설로 출근하여 출근 기록 후 각자 담당구역으로

이동하고 기동성이 없는 인원은 관리인원이 차량으로 담당구역까지 이동

가로청소원 휴게시설 사진 그림 - ( -4)Ⅲ

그림 성남시 가로청소원 휴게시설 사진[ -4] Ⅲ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해예방사업 추진전략 개 직종 사례연구 한국노동(7) -6 (

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권 호 2021 4 1-34page)

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학습지교사 레미콘트럭기사 보험설계사- 6 ( , , , 

골프장캐디 대리운전 퀵서비스기사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 256

주요 위험요인- 

학습지교사 근골격계 질환 디스크 부상 질병 위장병 방광염 우울증- ( , ), ( , ), ① 

영업스트레스 고객응대 직장갑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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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경기보조원 장시간 야외노출 부상 타구사고 열악한 휴게시설- , , , , ② 

낙뢰 유독물질 농약 약품 노출 혹한기 경기진행 감정노동 성희롱, ( / ) , , , 

대리운전기사 교통사고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 도보이동과 불편한 자- , , ③ 

세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 , 

건설기계 운전원 협착 절단 충돌 추락 전복 교통사고 분진 등 보건- · , , , , , ④ 

위생

퀵서비스기사 교통사고 자동차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혹서기 혹한기 - , , ·⑤ 

작업 심리적 요인 손님 독촉 전화, ( )

택배기사 안전사고 손끼임 넘어짐 근골격계 질환 혹서기 혹한기 작- ( , ), , ·⑥ 

업 감정노동 교통사고, , 

필요한 보건위생시설로 건설기계 직종을 제외한 개 직종에서 휴게시설- 5

이 가장 필요한 보건위생시설로 나타났음

사업주의 휴게시설 설치의무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산업안전보건연(8) (

구원, 2021)

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신설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신설에 따른 관리 2021

기준을 위임받아 휴게시설에 대한 명확한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을 제시함 표 (

-7)Ⅲ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지원 지자체 지원 건설업 산업안전보- , , 

건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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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사업장
규모

상시근로자 명 이상 사업장 건설업 중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억1. 20 . 50
원 이상인 건설공사

상시근로자 명 이상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명 이상2. 10 2
작업을 하는 사업장
가 전화상담원 및 텔레마케터. (39912) (5313)
나 돌봄서비스 종사원. (4211)
다 배달원. (922)
라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941)
마 아파트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94211) (94212)

시행일
자

근로자 명 이상 공사금액 억원 이상 년 월 일1) 50 , 100 : 2022 8 18
근로자 명 이상 공사금액 억원 이상 년 월 일2) 30 , 80 : 2023 8 18
근로자 명 이상 공사금액 억원 이상 년 월 일3) 20 , 50 : 2024 8 18

휴게
시설
면적

 최소면적은 이상 천장고 이상 확보할 것6 , 2.1m ㎡ 
 근로자의 휴식 주기 휴게시설 동시 사용 인원과 남녀를 고려하여 적정 , 
한 면적과 개소 설치

휴게
시설
위치 

이용이 편리하도록 휴식 시간 중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할 것
화재나 폭발 등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벗어난 곳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위치할 
것

휴게시
설의
환경 

온도는 덥거나 춥지 않도록 냉난방 기능을 갖추어 적정하게 유지가 가능할 
것 여름철 겨울철 ( 20~28 , 18~23 )℃ ℃

습도는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할 것50~55% 
조명은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할 것100~200Lux 
쾌적한 공기질이 유지되도록 환기 기능을 갖출 것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비품 및 
설비

의자와 탁자 등을 구비할 것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 하거나 해당 설비를 갖출 것

휴게시
설 

관리

휴게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필요시 소독을 할 것, 
휴게시설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할 것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표 휴게시설 설치 하위법령 안< -7> (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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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leep is the best medicine: how rest facilities and EnergyPods 

can improve staff wellbeing(Dore E et al., 2021)

의사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은 야간 근무 교대 근무로 인해 신체적 정신, , , 

적으로 피로함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국가기금으로 의료시설 안에 

을 설치한 후 개월 동안 야간 근무 의료인을 대상으로 직원의 휴EnergyPod 4

게시설 이용도 만족도 업무능률을 평가하였음 그림 , , ( -5)Ⅲ

그림 의료인 대상 휴게시설 [ -5] Ⅲ

연구에 참여한 명은 교대시간 혹은 휴식시간에 을 이용한 후 68 EnergyPod

업무능률이 향상되었다고 응답함 만족도에 높게 응답한 참여자들은 주변 동. 

료에게도 권장하며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었음 이 EnergyPod . EnergyPod

도입된 후 더 많은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만족도와 업, , 

무 능률이 높아진 모습을 볼 수 있었음

연구기간동안 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고 대부분의 사용자는 EnergyPods , 

일하는 공간과 분리된 공간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 대해 만족도가 상당히 , 

높은걸 볼 수 있었음 또한 야간 근무자들은 업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의무. , 

적으로 분 동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함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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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설 적정 공간면적 설계기준 개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10) ( , 2013)

업무시설에 대한 국가별 인당 최소면적 비교는 다음과 같음 표 1 ( -8)Ⅲ

국가
인당 1

최소면적( )㎡
비고

영국
12 근로자의 복지와 업무효율을 위한 민간단체 권장안

8-9 일반 사무직 사용 현황

독일 8 법정기준

프랑스 9 법정기준

캐나다 6.5 정부청사 기준

미국 7-7.4 정부 기준(EPA) 

호주 7.23 정부청사 기준

일본 5-6 정부청사 기준

말레이시아 15 정부청사 기준

한국 7 정부청사 기준

표 업무시설에 대한 국가별 인당 최소면적 비교< -8> 1Ⅲ

일본 청사 기준- 1)

숙직실 인까지 로 하고 인 증가 시 를 증가함    : 1 10 1 3.3▶ ㎡ ㎡

직원 수에 따른 식당 및 휴게실 면적 표     ( -9)▶ Ⅲ

1) 일본어로 이며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新 一般 面積算定基準 営 庁舎

일자 개정안이다2003.05.12. . 

( http://www.mlit.go.jp/gobuild/kijun_touitukijyun_y_ippan_menseki.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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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원수 소요면적( )㎡ 전직원수 소요면적

명 미만50 0 명 이상600 280

명 이상50 32 명 이상700 310

명 이상100 54 명 이상800 338

명 이상150 75 명 이상900 366

명 이상200 97 명 이상1000 450

명 이상250 118 명 이상1500 590

명 이상300 140 명 이상2000 730

명 이상350 161 명 이상2500 870

명 이상400 183 명 이상3000 1010

명 이상450 204 명 이상3500 1150

명 이상500 237 명 이상4000 1290

표 직원수에 따른 식당 및 휴게시설 면적< -9> Ⅲ

(11) Constructing high-quality rest facilities to maximise 

performance and ensure patient safety(Silva G et al., 2021)

코로나 기간 동안 의사들의 체력 증진을 위해 정부기금으로 의사 휴게실19 

을 설치한 후 환자 서비스 업무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한 결

과 대부분의 의사는 휴게시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고 업무에 대, , 

한 사기 충전 및 효율성이 높아졌음 이를 바탕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한 후 직. 

원들에게 휴게시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고 휴게시설에 대한 인식과 지속적, 

인 투자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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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휴게시설 관련 규정2) 

근거(1) 

가 근로기준법 제 조) 54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5 , 64 , 172 , 175

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7 2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4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4

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 제 조 제 조 제 조) 79 , 80 , 81 , 567

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 28

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

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 (

호2022-43 )

차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128 2

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조) 96 2

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조의) 194 2

내용(2) 

가 근로기준법) 

제 조 사업주 등의 의무54 ( )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시간인 경우에는 분 4 30① 

이상 시간인 경우에는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 8 1

한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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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사업주 등의 의무5 ( )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

야 한다.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2. 

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제 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64 (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6. 

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 시행규칙 제 조의 * ( 81 1): 1. 

휴게시설 세면 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 2. · , 3. , 4. , 5. 

 

 제 조 과태료175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천 만원 1 500③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 제 조제 항제 호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등 . 2 2. 64 1 6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을 하

지 아니하거나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1④ 

과한다 의 제 조의 제 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을 준수. 6 2. 128 2 2 ·

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 -10)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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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근거법조문
세부내

용

과태료 금액 만원( )

차1
위반

차2
위반

차3
이상
위반

햐 법 제 조의 제. 128 2 1
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
을 갖추지 않은 경우 이 (
영 제 조의 휴게시96 2(
설 설치 관리기준 준ㆍ
수 대상 사업장의 사
업주 에 따른 사업장))
의 사업주로 한정한
다, 

법 제 조제 항175 3
제 호의 제2 3( 128
조의 제 항을 위2 1
반하여 휴게시설
을 갖추지 아니한 
자)

1,500 1,500 1,500

겨 법 제 조의 제. 128 2 2
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
의 설치 관리기준을 준ㆍ
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 조제 항175 4
제 호의 제6 2( 128
조의 제 항을 위2 2
반하여 휴게시
설의 설치 관ㆍ
리기준을 준수
하지 아니한 자)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 하 는 
휴 게 시
설 설치

관 리ㆍ
기 준 의 
내용 위
반 건1
당

50 250 500

토 법 제 조제 항제. 64 1 6
호를 위반하여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
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
공을 하지 않거나 도급인
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
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법 제 조제 항175 3
제 호의 제2 2( 64
조제 항제 호를 1 6
위반하여 위생시
설 등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시
설의 설치 등을 위
하여 필요한 장소
의 제공을 하지 아
니하거나 도급인
이 설치한 위생시
설 이용에 협조하
지 아니한 자)

500 1,000 1,500

표 휴게 및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세부내용< -10>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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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 조의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7 2( )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 ·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 건설공사의 규모4 ( ) 법 제 조의 7 2

에 따라 화장실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 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

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함 이 억) 1

원 이상인 공사로 함

마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조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4 ( ) 법 제 조의7 2

에 따른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와 같음

표 ( -11)Ⅲ

항목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화장실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이내에 화장실을 1. 300m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화장실 관리자가 지정하여 관리할 것2.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3.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식당
휴게 식사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 ) 
설치하거나 근로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 

표 고용 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별표< -11>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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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 휴게시설79 ( )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① 

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주는 제 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1② 

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 ,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 조 의자의 비치80 ( )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해당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 조 수면장소 등의 설치81 ( ) 사업주는 야간에 작업하는 근로자에게 수① 

면을 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적당한 수면을 취할 수 있는 장소를 

남녀 각각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 항의 장소에 침구. 1 (寢② 

와 그 밖에 필요한 용품을 갖추어 두고 청소 세탁 및 소독 등을 정기적으) ·具

로 하여야 한다.

바다나 산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한 것으로 봄

탈의실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1. 
있도록 할 것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2. 
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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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조 휴게시설의 설치567 ( )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열 한랭 다습 작업을 · ·① 

하는 경우에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 ② 

경우에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 ③ 

주는 제 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고열 한랭 또는 다습작업과 1 ·

격리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조 관리사무소 등28 ( )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50①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제곱미터에 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 10 50

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함 다만 그 면적의 합계500 . , 

가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제곱미터로 할 수 있음  100 100

관리사무소1.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2. 

제 항제 호에 따른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1 1②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함

제 항제 호에 따른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라 설치해야 함1 2③ 「 」

아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 ·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 ( -12)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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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공간

위치

휴게공간은 작업공간 및 위험반경에서 분리된 작업장 내에 설치- , 
작업공간에서 이내 걸어서 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 100m , 3~5

위치
사업장이 넓을 경우 거점별로 휴게공간 마련하거나 각 층마다 설치- 

규모

인당 면적은 의자 탁자 등을 포함하여 최소 전체면적은 - 1 · 1 , 6㎡ ㎡ 
확보함 다만 사업자 규모 업무특성이 상이하므로 전체 적정면적은 업. , ·
무시간 내용 등을 고려하여 노 사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 ·
바람직 함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은 필요할 경우 여름철 그늘막 등 이동식휴게실- 
을 제공하고 세면 목욕 세탁 탈의시설 등과 함께 사용할 경우 인접한 , · , ·
곳에 설치

가급적 인당 이상 확보하도록 하되 규모는 전체 출역인* 1 1 , ㎡ 
원 하도급인원 포함 과 동시 사용가능자 수를 고려함( )

내부
환경

온·
습도
등

쾌적한 옥내 환경을 위한 냉난방 시설 및 환기시설 마련- 
적정온도 유지 여름 겨울 습도 유지- ( 20~28 , 18~22 )/ 50~55% ℃ ℃
바닥을 좌식으로 설치할 경우 난방시설 설치 예 전기장판 온돌 등- ( , , )
공기 정화작용이 있는 식물 또는 환기장치 등을 활용하여 휴게시설의 - 

쾌적한 공기 질을 확보하도록 하고 특히 흡연장소로 사용되지 않도록 , 
함 단 지하실 기계실 화장실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공간은 지양함. , , , 

조명
조명은 심리적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함- , 
자연채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내외를 권장- , 100~200Lux 

소음 휴게공간 내 소음 허용기준으로 이하로 유지 권장- 50dB 

마감
재료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 사용- 
쉽게 더렵혀지지 않고 청소가 쉽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재료 사용- , , 
시각에 피로감을 주지 않도록 눈부심이 없는 재료를 사용- 
흡음성이 강하고 질감이 좋은 재료를 선택- 

비품
및

관리

비품
쇼파 또는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을 설치- , 
냉장고 냉 난방기 등 생활가전 식수 화장지 등 비치- , · , , 

휴게
시설
관리

휴게시설 표지 부착 및 휴게시설 관리 규정 마련-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이나 세탁 실시- , 
청소도구 수납공간 등으로 사용금지- 

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의 주요내용 고용노동부< -12> ( , 2018)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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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 제 호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2022-043 6.  

라 법 제 조의 등에 따른 휴게시설을 갖춘 경우 온도 조명 설치 관. 128 2 , ·

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차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128 2

사업주는 근로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 ① 

다 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②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 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1 ,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ㆍ

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조) 96 2

법 제 조의 제 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128 2 2 “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상시근로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1. ( . 

이하 제 호에서 같다 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2 ) 20 (

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억원 이상인 사업20

장으로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 통계법 제) 2. ( 22「 」 

조제 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 의 상시근1 )

로자가 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명 이상 명 미만을 사용하2 10 20

는 사업장 건설업은 제외한다( ) 

가 전화 상담원. 

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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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텔레마케터. 

라 배달원. 

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바 아파트 경비원. 

사 건물 경비원. 

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 조의) 194 2

법 제 조의 제 항에서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128 2 2 “ , , , 

하는 설치 관리기준 이란 별표 의 의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을 말한다” 21 2 .ㆍ ㆍ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제 조의 관련( 194 2 )ㆍ

크기1. 
가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제곱미터로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장의   . 6 . ,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 이하 이 표에서 공동휴게시설 이라 한다 을 ( “ ” )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6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나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미터 이상으로 한다  . 2.1 .
다 가목 본문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 , ,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6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라 가목 단서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이용자 성별 동시 사용인원   . , ,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위치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2. : .
가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이 경우   . .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휴식시간의 퍼센트를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20 .

나 다음의 모든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있어야 한다  . .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    1) ㆍ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2) 

표 < -Ⅲ 13 별표 의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 제 조의 관련> [ 21 2] · ( 19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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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거나 소음에 노출되어 휴식을 취하기     3) 
어려운 장소

온도3. 
적정한 온도 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18 28 )℃ ∼ ℃

한다.

습도4. 
적정한 습도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가 현저히   (50% 55%. , ∼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를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

조명5. 
적정한 밝기 럭스 럭스 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100 200 )∼ 

있어야 한다.
창문 등을 통하여 환기가 가능해야 한다6.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7. .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8. .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는 표지가 휴게시설 외부에 부착돼 있어야 한다9. .
휴게시설의 청소 관리 등을 하는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이 경우 10. . ․

공동휴게시설은 사업장마다 각각 담당자가 지정돼 있어야 한다.
물품 보관 등 휴게시설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11. .

비고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 호부터   1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6 .ㆍ
가 사업장 전용면적의 총 합이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 호 및 제 호의  . 300 : 1 2

기준
나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제 호부터 제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3 6
다 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 호의 기준 .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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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휴게시설 관련 규정3) 

국제보건기구(1) ILO( )

가 복지시설 권고사항 휴게시설 휴게실) (R102) . B. Ⅳ 2)

근로자들이 근로시간 동안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 및 공간이 없는 

사업장에서 업무 특성이나 이외 다른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할 때 휴게실 설치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함 특히 여성 근로자 업무강도. , 

가 높아 근로시간 동안 휴식이 반드시 필요한 근로자 근무의 교대가 원활하, 

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들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함 사업장의 여. 

건 및 상황을 고려할 때 휴게실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관계 당국에서 판단하는 

경우 사업장 휴게실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는 권한을 국내법 및 규정을 통해 , 

관계 당국에게 부여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 

추위 더위로 인한 불편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적절한 온 습도  , ·① 

적절한 환기 및 조명  ② 

앉을 수 있는 충분한 자리  ③ 

독일(2) 

가 작업장령) (Arbeitsst ttenverordnung, Arbst ttV)ä ä

 작업장령 은 작업장 설치 및 운영 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Arbst ttV)ä

보호를 위해 규정된 것으로 다음과 같이 개 조항과 개의 부록으로 10 1

구성되어 있음

2)
https://www.ilo.org/dyn/normlex/en/f?p=NORMLEXPUB:12100:0::NO::P12100_IN
STRUMENT_ID:31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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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목적과 적용범위- 1

제 조 용어 정의- 2

제 조 위험성 평가- 3

제 조 작업장 설치 및 운영- 3a

제 조 작업장 운영과 관련된 특별 요구사항- 4

제 조 비흡연자 보호- 5

제 조 근로자 교육- 6

제 조 작업장위원회- 7

제 조 경과규정- 8

제 조 형사범죄 및 행정범죄- 9

부록 제 조 제 항에 따른 사업장 요구사항 및 조치 - : 3 1

제 조 형사범죄 및 행정범죄9 .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제 항의 의미에 속하는 행정범죄는 고(1) 25 1

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자가 저질러야 한다.

생략- -

부록 의 제 항과 함께 조 제 항 제 항에 반하여 휴게실 또4. 4.2 1 3a 1 2

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규정된 방식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제 항에 언급된 고의적 행위를 통해 직원의 생명 또는 건강을 (2) 1

위협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조 제 호에 따라 기소될 수 있다26 2 .

휴게실 및 대기실4.2 

직원이 명을 초과하거나 안전 및 건강 보호가 필요한 경우 (1) 10

직원에게 휴게실 또는 그에 상응하는 휴게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직. 

원이 사무실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작업장에 고용되어 있고 휴식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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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시설 관련 처벌사항은 제 조 형사처벌 및 행정처벌 에서 휴게시설9 ( ) , 

의 세부조건은 부록 휴게시설 및 대기실 에서 규정하고 있음(4.2 )

 따라서 휴게실 또는 휴식 공간을 제공하지 않거나 규정된 방식으로 제공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Arbeitsschutzgesetz : ArbSchG) 

제 조 과태료 규정 제 항에 따라 최대 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되25 ( ) 2 5,000

며 이에 대한 고의적 행위를 통해 근로자의 생명 또는 건강을 위협하, 

는 자는 동법 제 조 형벌 규정 제 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26 ( ) 2

 과태료 부과기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Der L nderausschuss f r ä ü

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Arbeitsschutz und Sicherheitstechnik, LASI)

따라 적용되며 휴게실이 없거나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로, 3,000 

를 부과함 년 월 기준 표 (2019 3 ) ( -14)Ⅲ

에 동등한 휴식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무 시간에 . 

정기적으로 자주 대기 시간이나 휴식 시간이 포함되고 휴게실이 없

는 경우 직원이 대기 시간을 위해 방을 마련해야 한다 임산부와 수. 

유부는 휴식 시간 동안 그리고 필요한 경우 근무 시간 동안 적절한 

조건에서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한다.

휴게실 또는 이와 동등한 휴게 공간(2)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충분한 크기의 안전한 장소에 제공a) 

되어야 한다.

청소가 용이한 테이블과 동시 이용 인원수에 따라 등받이가 있b)   

는 의자를 구비하고,

작업 조건과 작업장 평가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으로 설계c) 

해야 한다.

대기실 및 대기실로 사용되는 휴게실은 목적에 맞게 적절히 갖(3) 

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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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항 과태료

위험 평가가 정확하거나 완전하게 또는 적시에 미실시 5,000€

비상구 또는 탈출 경로에 결함이 있거나 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음 5,000€

비상구 또는 탈출 경로에 안전 표시가 없거나 충분하지 않음 4,000€

실내 온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음 2,000€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는데 고용주가 작업을 중단하지 않음 5,000€

비상구 탈출 경로 및 교통 경로가 막히거나 차단되어 사용할 수 없음, 5,000€

응급 처치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누락되었음 5,00€

응급처치시설이 부족하거나 없음 2,000€

화장실이 없거나 사용할 수 없음 3,000€

휴게실이 없거나 사용할 수 없음 3,000€

화면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가 부적절함 2,000€

직원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시를 받지 않았음 5,000€

출처: https://www.bussgeld-info.de/arbeitsschutzgesetz/※ 

표 작업장령 과태료 목록< -14>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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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작업장 기술 규정) (Die Technischen Regeln f r Arbeitsst tten, ASR) ü ä

: 휴게실 및 대기실A4.2 

 작업장 기술규정 은 작업장령 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기 (ASR) (Arbst ttV)ä

위한 실질적인 지시사항을 제시한 지침으로 작업장위원회(Ausschuss 

에서 제작되고 연방노동사회부로부터 공포f r Arbeitsst tten, ASTA)ü ä

될 수 있으나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그러나 이 규정이 준수되면 사업주가 작업장령 을 충족한 것(Arbst ttV)ä

으로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일한 , 

효과가 있는 다른 방안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보호해야함

 휴게실과 관련된 사항은 휴게실 및 대기실 에서 구체화하고 있으A4.2( )

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목표1 

이 은 부속서 및 및 에 따라 임산부와 수유부가 눕고 쉴 ASR 4.2 5.2 1b) c)

수 있는 휴게실 및 대기실 시설에 대한 요구사항을 지정함

적용범위2 

이 은 작업장 건물 또는 실외에서 직원을 위한 대기실 및 휴게실 휴ASR , , 

게실의 설치 및 운영에 적용되며 임산부 수유부 등이 눕거나 쉴 수 있는 시, 

설에도 적용됨

정의3 

휴게실 사방이 막힌 방으로 직원이 휴식시간이나 업무중단 시 휴식을 3.1 : 

취하거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말하며 특히 야외 작업장이나 건설현장에서, 

는 기존건물 현장차량 또는 컨테이너의 안에 있는 방이어야함, 

휴식공간 휴식시간이나 작업이 중단될 때 직원을 위해 휴식을 취하거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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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머무를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말함

대기실 사방이 막힌 방으로 직원이 대기 중이거나 휴식시간일 때 머3.3 : 

물 수 있도록 사용하며 특히 야외 작업장이나 건설현장에서는 기존건물 현, , 

장차량 또는 컨테이너 안에 있는 방이어야 함

임산부 및 수유부를 위한 시설 임산부와 수유부에서 휴식이나 근무시3.4 : 

간에 앉고 눕고 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휴게실 혹은 휴식 공간4 

일반적인 요구사항4.1 

 휴게실은 안전과 보건에 도움이 되는 환경에서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함

 휴식을 위한 동등한 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휴식공간으로 동일한 것으로 

간주함

 비정규직을 포함하여 명 이상의 직원이 동시에 작업할 경우 휴게실10

을 제공해야 함

 다음과 같은 직원은 고려하지 않음

근로시간법에 따라 휴식을 취할 자격이 없는 자 예 하루에 최대 - ( : 6

시간 근무하는 시간제근로자)

주로 직장 밖에서 활동하는 자 예 현장 직원 고객서비스기술자- ( : , )

 직원 수에 관계없이 안전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필요한 경우 휴게실 또

는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함 예를 들면. ,

더위 추위 습기 또는 먼지 속에서 건강 위험이 증가하는 작업- , , 

소음 또는 진동에 대한 최솟값 초과 위험 작업- 

생물학적 물질 또는 유해물질 취급 시 위험 작업- 

불쾌한 냄새 작업- 

주로 야외에서 하는 일- 

이동공간이 제한된 일방적이- 고 지속된 자세 작업 예 서서하는 작업( : )

힘든 육체 노동- 



연구결과. Ⅲ

49

심한 오염 활동- 

햇빛이 없는 작업실 지역- /

일반적으로 제 자 예 고객 청중 외부 회사 직원 가 접근할 수 있- 3 ( : , , )

는 작업실 지역/

 휴식 시간 동안 업무 관련 간섭 예 대중교통 전화통화 이 없는 경우( : , ) , 

사무실이나 유사한 작업 공간에서 활동을 할 때 휴게실이나 휴식공간을 

생략할 수 있음 그림 ( -6).Ⅲ

 휴게실과 휴식 공간은 교통로를 통해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휴게실까지의 소요시간은 분 이내 도보 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5 (

교통수단 이용 거리는 를 초과해서는 안 됨), 100m

그림 휴게시설 또는 휴식공간의 필요성 결정[ -6]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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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게실과 휴식공간은 매달린 하중 아래 또는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

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 됨

 휴게실 및 휴식공간에 가능한 한 진동 먼지 증기 또는 냄새 등을 배제, , 

해야 함 휴식 시간 동안 운영 시설과 외부 소음으로부터 발생하는 휴. 

게실에서의 평균 음압 수준을 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식 시간 55 (A) , ㏈

동안 이 값을 초과해서는 안 됨

 휴게실 및 휴식공간에는 업무 관련 간섭 예 생산과정 이동통로 전화( : , , 

통화 등 이 없어야 함)

 휴게실 및 휴식공간에는 공간 또는 구역을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 

좌석과 테이블을 포함하여 각 이상의 바닥 공간을 확보해야 하1.00 ㎡ 

며 기타 가구 출입구 및 이동경로를 위한 영역도 추가되어야 함, , (ASR 

방 크기 및 이동 영역 참조A1.2 “ ” )

휴게실의 바닥 면적은 이상이어야 함- 6.00 ㎡ 

휴게실의 명확한 높이는 방 크기 및 이동 영역 의 요구사- ASR A1.2 “ ”

항을 충족해야 함

 휴게실은 외부를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시스템은 휴게실에 권장됨, 

 휴게실 및 휴게공간은 반드시 다음과 같이 구비해야 함 

가능한 한 많은 일광을 확보하고 충분한 조명 조명 참조- (ASR A3.4 “ ” )

충분한 온도 실내 온도 참조- (ASR A3.5 “ ” )

- 호흡하기에 충분한 양의 건강한 공기가 있어야 함 환기 참조(ASR A3.6 “ ” )

 휴게실 및 휴식 공간 장비의 범위는 동시 사용자 수에 따라 다르며 이, 

를 위해 등받이와 테이블이 있는 좌석이 제공되어야 함 물품은 청소하. 

기 쉬워야 하고 뚜껑이 있는 폐기물 용기를 제공해야 함 식당이 없거. 

나 특정 식단을 따라야 함을 진단서로 증명할 수 있는 직원을 위해 식

품을 가열 및 냉각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함 필요한 경우 옷걸이와 식. 

수를 제공해야 하고 휴게실의 세척시설이 유용할 수 있음(ASR A4.1 

위생실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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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실의 장비는 사용 목적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함

의자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5 

 대기실의 최소 바닥면적은 장비보관 공간 이동구역 및 교통구역에서 , 

비롯됨

 남녀대기실을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은 공간적 또는 조직적 면에서 확보

되어야 함

 대기실을 사용하는 동안 다른 사람이 방을 다른 용도 예 휴게실 사무( : , 

실 진료실 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방은 잠글 수 있어야 하고 보이지 않으며 어둡게 할 수 있어야 함, , 

 직원의 접근성은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보장되어야함 예 전화 통화( : )

 화재 대책 및 피난경로 및 비상구 를 참조하여 ASR A2.2 “ ” ASR A2.3 “ ”

화재 발생 시 경보가 들리고 대기실을 안전하게 떠나도록 함

임산부 및 수유부를 위한 시설6 

 임산부 또는 수유부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눕고 쉬고 수유할 수 있는 , , 

시설을 직장이나 바로 근처에 항시 사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비치해야 

하며 사용하는 동안 개인정보는 보장됨, 

 눕고 쉬고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은 푹신해야 하며 세탁 가능하, , 

거나 또는 일회용 덮개가 있어야 함

 항의 요건이 시설이 사용되는 방에 적용됨4.1 5~11 

건설현장의 편차 보충요건7 /

 항에 따른 요구사항 직원 수에 관계없이 안전 또는 건강상의 이유4.1 3 (

로 필요한 경우 휴게실 또는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함 이 일반적으로 충)

족되기 때문에 건설현장의 직원을 위한 휴게실 또는 휴게공간이 제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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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함

 제 조 항 의 가 과 달리 최대 명의 고용주가 일주일 또는 최대 7 1 ((7) ) 4 20

일까지 동시에 일하는 경우 건설현장 휴게실이나 휴식공간이 필요하지 

않음

 전제조건은 동일 장소에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식사를 준비해서 먹고, , , 

날씨 영향으로부터 보호되고 동일 장소에서 세탁이 가능한 경우임(ASR 

위생실 참조A4.1 “ ” )

 제 조 항의 요구사항 최대 명의 고용주가 일주일 또는 최대 일4.1 7 2 ( 4 20

까지 동시에 일하는 경우 건설현장 휴게실이나 휴식공간이 필요하지 않

습니다 과 달리 휴식시간 동안 평균 의 음압 수준을 목표로 함) , 55 (A)㏈

 휴게실이나 휴식공간의 조명 높이는 이상이어야 함2.30 m 

 건설현장에서 숙박을 제공하는 경우 숙박시설이 휴식을 위해 각 거주, 

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제 조 항에 따른 요구사항 및 4.1 12 ASR 

위생실 의 해당 요구사항이 충족되는 경우 휴게실이 생략됨A4.1 “ ”

 제 조 항에 추가하여 작업 및 보호복을 위한 별도의 보관 시설이 4.1 12

있어야 하며 직원이 옷을 갈아입는 휴게실이나 휴식공간에 작업복이 , 

있어야 함 위생실 항목 의 해당 요구사항 참조(ASR A4.1 “ ” 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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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3) 

가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1974 (Health and Safety at Work etc. Act 1974)

작업장 안전보건 및 복지 규정- 1992 ( ) (The Workplace(Health, Safety, 

제 조and Welfare) Regulations 1992) 20, 21, 23, 24, 25

나 작업장 안전보건 및 복지 규정 제 조) 1992 ( ) 23, 24, 25 3)

 제 조 휴게시설 및 식당25 . 

접근하기 편한 위치에 적당한 휴식공간이 충분히 설치되어야 함(1) 

규칙 호에 따라 설치되는 휴게시설은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음(2) 1

보건 혹은 안전상 필요한 경우 신규 사업장 증축 개조된 사업장은 하나  (a) , , , 

이상의 휴게실 혹은 휴게실과 휴게공간을 각각 갖춘 휴게시설  

사업장에서 식사할 경우 음식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할   (b) 

수 있는 식사하기에 적합한 시설  

휴게실과 휴게공간에는 담배연기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3) 

시설이 갖춰져 있어야 함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인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이 적절히 갖(4) 

춰져 있어야 함

(5) 사업장에서 정기적으로 식사하는 근로자를 위해 적절한 시설이 충분히 갖춰

져 있어야 함 건설업에서 작업기간이 일 이상이거나 하루 작업에 동원되는 * 30 , 

인원이 명 이상인 경우에는 휴게시설을 포함한 복지시설이 설치되어야 함500

3) The Workplace (Health, Safety and Welfare) Regulations 1992 (legislation.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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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건설 설계 및 관리 규칙) ( ) (2015)4) 건설현장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복: 

지시설

 휴게시설

적합하고 충분한 휴게실 또는 휴식공간이 쉽게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제공(1) 

되거나 이용 가능해야 함

휴게실 또는 휴식공간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2)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작업 중인 사람들의 수에 맞춰 적절한 수의  (a) 

탁자와 등받이가 달린 의자가 갖춰져야 함  

필요시엔 작업 중인 임산부 또는 모유수유를 하는 수유모가 누워서 쉴   (b) , 

수 있기에 적합한 시설이 포함되어야 함

식사를 조리하고 섭취할 수 있기에 적합한 설비가 포함되어야 함  (c) 

물을 끓일 수 있는 수단이 포함되어야 함  (d) 

적절한 온도로 유지 관리되어야 함   (e) 

4) Construction - 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s 2015 

(hse.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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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4) 

가 근거) 

노동안전위생법 제 장 제 조의 -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7 71

2~4

노동안전위생규칙 제- (Ordinance on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6

장 제 조 조613 ~618

나 내용) 

노동안전위생법 제 장 쾌적한 직장환경의 형성을 위한 조치 사업자가 강7 2 (

구하는 조치 제 조의) 71 2 사업자는 사업장에 있어서 안전위생의 수준향상을  

위해 다음의 조치를 계속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하여 쾌적한 직장 환경을 형

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작업환경을 쾌적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한 조치(1)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한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 (3) 

또는 정비

전 호에 게시하는 것 외에 쾌적한 직장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4) 3

노동안전위생법 쾌적한 직장환경의 형성을 위한 지침 공표 등 제 조의71 3 

후생노동대신은 전 조의 사업자가 강구해야 하는 쾌적한 직장환경의 형성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 그 적절하고 유효한 실시를 위해 필요한 지침을 공표함 

후생노동대신은 전 항의 지침에 따라 사업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필요2. 

한 지도를 행할 수가 있음 

노동안전위생법 국가의 지원 제 조의71 4 국가는 사업자가 강구하는 쾌적한  

직장환경을 형성하기 위한 조치가 적절하고 유효한 실시에 소요되는 금융상

의 조치 기술상의 조언 자료의 제공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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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전위생규칙 제 장 제 조 휴게 설비6 613 ( ) 사업자는 근로자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기 위해 힘써야 함

제 조 유해 작업장의 휴게 설비614 ( ) 현저한 고열 한랭 또는 다습한 작업장 , , 

유해가스 증기 또는 분진을 발산하는 작업장 이외 유해한 작업장의 사업자는 , 

작업장 외에 휴게 설비를 갖춰야 함 단 갱내 등 특수한 작업장에서 이를 따. , 

를 수 없는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제외함

제 조 수면 및 선잠의 설비616 ( ) 야간 근무자에게 수면시간을 주어야 할 필 

요가 있거나 또는 근무자가 근무 중에 선잠을 잘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곳의 , 

사업자는 적당한 수면 또는 수면 장소를 남성용과 여성용을 구별해서 마련해

야 함

제 조 휴게시설 등618 ( ) 상시 명 이상 또는 상시 여성 명 이상의 근로자50 30

를 사용하는 사업자는 근로자들이 누워 쉴 수 있는 휴게실 또는 휴게소를 남

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별해서 마련해야 함

미국(5) 

휴게시설에 대한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위생시설에 대해서만 규정 하

고 있음 직업안전보건관리국 에서 휴게 관련 기준을 발표하지 않았으. (OSHA)

며 휴식이 통상적으로 노사 협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사정이 반영된 것으

로 추정됨

캐나다(6) 

휴게시설에 대한 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탈의실 화장실 샤워실 환기, , 

요건만 정해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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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7) 

가 근거) 

산업보건안전법과 규정- (Model Work Health and Safety(WHS) Act & 

제 절Regulation) 41

근로 환경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나 산업보건안전규정 제 절) 41

사업자 혹은 사업주는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화장실 식수, , 

세면시설 식당 등의 적합한 시설을 반드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함 이러한 , . 

시설은 반드시 정상적인 가동 상태를 유지하며 깨끗하고 안전하며 쉽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사항. 

을 고려해야 함

사업장에서 실시되는 업무의 특성  ① 

사업장 내 위해요소의 특성  ② 

사업장의 규모 위치 및 특성  , ③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 및 구성  ④ 

다 근로 환경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실외 작업의 경우 근로자가 식사 및 휴식을 하고 악천후로부터 대피할 수 , 

있는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쉼터는 오두막 카라반 텐트 방풍. , , , 

림 휴대용 그늘막 등을 이용하여 만들어야 함 차량 또는 공공시설에서 적절, . 

한 단기 쉼터를 제공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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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규모 업종별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실태 파악2. ‧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1) 

전체 업종 및 규모별 사업장 일반적인 현황(1) 

 회수된 설문지는 총 개였으며 제조업 개 비제조업 개 건848 , 312 , 255 , 

설업 개 취약직종 개로 조사됨113 , 168

 제조업 및 비제조업은 규모별로 의 비슷한 수준으로 분포30.5 ~ 38.8%

되어 있었으며 건설업 및 취약 직종의 대상 사업장 분포는 , <표 -15>Ⅲ

와 같음  

 사업장의 위치는 산업단지나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곳이 개575 (67.8%)

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산업단지 개 지식산업센터 아, 225 (26.5%), (

파트형공장 가 개 이었음) 12 (1.4%)

 휴게시설 유무에 대한 응답결과 휴게시설이 있다고 응답한 곳은 , 724

개 없다고 응답한 곳은 개 였으며 다른 용도와 함께 (85.4%), 90 (10.6%) ,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휴게목적으로만 사용할 경우에 휴게시설 유무

는 각각 이었음 53.2%, 32.9%

 업종 및 취약직종별 휴게시설 유무와 규모 및 공사금액별 휴게시설 유

무는 표 과 같음< -16~17>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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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세부문항 N(%)

업종

제조업
(N=312)

인 미만20 96(30.8)

인 미만20~50 121(38.8)

인 이상50 95(30.5)

비제조업
(N=255)

인 미만20 87(34.1)

인 미만20~50 88(34.5)

인 이상50 80(31.4)

건설업
(N=113)

억 미만20 47(41.6)

억 미만20~50 17(15.0)

억 이상50 49(43.4)

취약직종*
(N=168)

전화상담원 및 텔레마케터 28(16.7)

아파트경비원 및 건물경비원 58(34.5)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64(38.1)

기타 취약직종** 18(10.7)

휴게시설

있음 724(85.4)

없음 90(10.6)

무응답 34(4.0)

휴게시설
전용으로

사용한 경우

있음 451(53.2)

없음 279(32.9)

무응답 118(13.9)

위치
복수응답( )

산업단지 225(26.5)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 ) 12(1.4)

그 외 575(67.8)

무응답 36(4.2)

취약직종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개 직종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 : 7 ( (39912), ① ②

종사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4211), (5313), (922), ③ ④ ⑤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으로 정의하며 특수형태(941), (94211), (94212)) , ⑥ ⑦

근로종사자는 제외함

기타취약직종 배달원 및 돌봄서비스 종사원** : 

표 전체업종 및 규모별 사업장 일반적인 현황< -15>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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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세부문항

업종별 분류　

제조업
(N=312)

비제조업
(N=255)

건설업
(N=113)

취약직종(N=168)　

전화상담원 및
텔레마케터

(N=28)

아파트경비원 
및 건물경비원

(N=58)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N=64)

기타
(N=18)

휴게시설

있음 284(91.0) 229(89.8) 63(89.8) 26(92.9) 48(82.8) 50(78.1) 18(100.0)

없음 24(7.7) 24(9.4) 34(9.4) - 4(6.9) 4(6.3) -

무응답 4(1.3) 2(0.8) 16(0.8) 2(7.1) 6(10.3) 10(15.6) -

휴게시설 
전용으로 
사용한 
경우

있음 183(58.7) 155(60.8) 42(37.2) 16(57.1) 20(34.5) 23(35.9) 13(72.2)

없음 104(33.3) 75(29.4) 21(18.6) 10(35.7) 28(48.3) 29(45.3) 3(16.7)

무응답 25(8.0) 25(9.8) 50(44.2) 2(7.1) 10(17.2) 12(18.7) 2(11.1)

표 전체 업종별 사업장 휴게시설 유무< -16>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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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세부문항
규모별 분류** 공사금액별 분류**

인 미만20 인 미만20~50 인 이상50 억 미만20 억 미만20~50 억 이상50

휴게시설*

있음 243(84.4) 214(90.3) 198(94.3) 14(29.8) 4(23.5) 47(95.9)

없음 36(12.5) 15(6.3) 5(2.4) 24(51.1) 10(58.8) -

무응답 9(3.1) 8(3.4) 7(3.3) 9(19.1) 3(17.6) 2(4.1)

휴게시설 
전용으로 

사용한 경우

있음 125(43.4) 135(57.0) 149(71.0) 6(12.8) - 36(73.5)

없음 120(41.7) 81(34.2) 49(23.3) 6(12.8) 6(35.3) 9(18.4)

무응답 43(14.9) 21(8.9) 12(5.7) 35(74.4) 11(64.7) 4(8.2)

휴게시설 의  바닥면적은 최소 이상이며 공동휴게시설의 경우 에 사업장수를 곱한 면적으로 하며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 ' ' 6 6 , ㎡ ㎡
모든 지점에서 이상임2.1m 

제조업 비제조업 취약직종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고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함** , , 

표 전체 규모별 공사금액별 사업장 휴게시설 유무< -17>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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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휴게시설 현황(2) 

가 제조업 휴게시설 현황) 

 제조업의 휴게시설 위치는 건물 내 지상이 가장 많았으며 규모별  , 

수준으로 비슷하였음   72.1~79.4% 

 용도구분에 대한 설문 결과 휴게시설 전용과 탈의실이 각각 , 

로 나타났으며 규모별 휴게전용 분포는 인 이상이 54.8%, 21.6% , 50

인 미만 인 미만이 으로 규모가 클66.7%, 20~50 53.5%, 20 45.3%

수록 휴게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음

 협력업체 휴게시설 이용 형태에 관한 응답결과 원청 휴게시설을 ,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인 미만이 인 미만 20 81.3%, 20~50

인 이상 로 규모가 작을수록 원청과 협력업체가 72.4%, 50 66.1%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인 이상 사업장에서, 50

는 원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협력업체가 별도의 휴게시설을 이용하

는 것이 로 다른 규모에 비해 배 이상 높았음 표 21.4% 3 ( -18)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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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세부문항

규모

인 미만20 인 미만20~50 인 이상50 합계

N(%) N(%) N(%) N(%)

휴게시설 수
(N=312)

개0 11(11.5) 8(6.6) 5(5.3) 24(7.7)

개1 61(63.5) 41(33.9) 21(22.1) 123(39.4)

개2 17(17.7) 51(42.1) 20(21.1) 88(28.2)

개 이상3 7(7.3) 19(15.7) 49(51.6) 75(24.0)

무응답 - 2(1.7) - 2(0.7)

휴게시설
위치

복수응답( )
(N=340)

건물 내 지상 77(79.4) 98(74.2) 80(72.1) 255(75.0)

건물 내 지하 1(1.0) 2(1.5) 3(2.7) 6(1.8)

건물 옥상 3(3.1) 2(1.5) 5(4.5) 10(2.9)

건물 밖 옥외 
또는 시공 중인 

구조물
5(5.2) 17(12.9) 12(10.8) 34(10.0)

기타 - 4(3.0) 5(4.5) 9(2.6)

무응답 11(11.3) 9(6.8) 6(5.4) 26(7.6)

휴게시설
형태*

복수응답( )
(N=338)

독립형 79(80.6) 100(75.2) 82(76.6) 261(77.2)

개방형 7(7.1) 14(10.5) 12(11.2) 33(9.8)

간이형
그늘막등( )

1(1.0) 4(3.0) 6(5.6) 11(3.2)

기타 - 4(3.0) 1(1.0) 5(1.5)

무응답 11(11.2) 11(8.3) 6(5.6) 28(8.3)

단독사용
(N=312)

단독사용 65(67.7) 98(81.0) 61(64.2) 224(71.8)

공동사용 20(20.8) 15(12.4) 28(29.5) 63(20.2)

무응답 11(11.5) 8(6.6) 6(6.3) 25(8.0)

용도구분
복수응답( )
(N=334)

휴게전용 48(45.3) 69(53.5) 66(66.7) 183(54.8)

회의실 7(6.6) 6(4.7) 2(2.0) 15(4.5)

탈의실 22(20.8) 29(22.5) 21(21.2) 72(21.6)

식당 11(10.4) 10(7.8) 3(3.0) 24(7.2)

물품보관실 3(3.8) 2(1.6) - 5(1.5)

기타 4(3.8) 5(3.9) 1(1.0) 10(3.0)

무응답 11(10.4) 8(6.2) 6(6.1) 25(7.5)

표 제조업 휴게시설 현황< -18> Ⅲ



64

문항 세부문항

규모

인 미만20 인 미만20~50 인 이상50 합계

N(%) N(%) N(%) N(%)

사용용도
시간분리
(N=312)

분리 23(24.0) 34(28.1) 16(16.8) 73(23.4)

미분리 15(15.6) 13(10.7) 7(7.4) 35(11.2)

무응답 혹은 
미해당

58(60.4) 74(61.2) 72(75.8) 204(65.4)

협력업체 
근로자 

휴게시설 
유무

복수응답( )
(N=101)

있음 14(13.9) 25(24.8) 50(49.5) 89(88.1)

없음 - - 4(4.0) 4(4.0)

무응답 2(2.0) 2(2.0) 4(4.0) 8(7.9)

협력업체
휴게시설
이용형태
(N=89)

원청 휴게시설 
공동 이용

13(81.3) 21(72.4) 37(66.1) 71(70.3)

원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
1(6.3) 2(6.9) 12(21.4) 15(14.9)

하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
- 1(3.4) 1(1.8) 2(2.0)

기타 - 1(3.4) - 1(1.0)

협력업체 
휴게시설
없는 이유

(N=4)

공간부족 - - 2(3.6) 2(2.0)

법적 제재대상 
아님

- - - -

예산 부족 - - - -

기타 - - 2(6.9) 2(2.0)

독립형은 사방이 벽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간 개방형은 라운지 복도 등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 , , 

는 공간 간이형 그늘막 은 야외에서 사용되는 천막 그늘막이 해당되고 이동이 가능한 것을 말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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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업 휴게시설 현황) 

 공사금액별 건설업의 휴게시설 수를 비교한 결과 공사금액이 커질

수록 휴게시설 수가 많은 경향은 있었으나 억 미만 사업장은 휴, 50

게시설이 없는 비율이 로 나타남51.1~58.8%

 건설업의 휴게시설 위치는 건물 내 지상이 건물 밖 옥외 또30.4%, 

는 시공 중인 구조물이 였으며 공사금액이 억 이상일 경23.7% , 50

우에는 건물 내 지상에 억 미만일 경우에는 건물 밖 옥 외 또는 , 50

시공 중인 구조물에 위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휴게시설 형태는 간이형 그늘막 등 이 로 가장 많았으나 공( ) 30.8%

사금액별로 보면 억 미만 사업장에서는 독립형 분포가 더 많았음50

 용도구분에 대한 설문에는 무응답이 로 가장 많았고 휴게전42.7%

용이 로 나타났으며 억 이상에서는 가 휴게전용으35.9% , 50 70.6%

로 억 미만에서는 회의실 억 미만에서는 휴게전용과 물, 20~50 , 20

품보관실로 사용하고 있었음

 협력업체 휴게시설 이용 형태에 관한 응답결과 원청 휴게시설 공, 

동 이용이 원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협력업체가 별도의 휴게49.1%, 

시설 이용이 였으며 억 미만 사업장은 원청과 별도의 휴35.1% , 20

게시설을 이용하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음 표 ( -19)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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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세부문항

공사금액

억 미만20 억 미만20~50 억 이상50 합계

N(%) N(%) N(%) N(%)

휴게시설 수
(N=113)

개 0 24(51.1) 10(58.8) - 34(30.1)

개1 12(25.5) - 13(26.5) 25(22.1)

개2 - 6(35.3) 6(12.2) 12(10.6)

개 이상3 - - 30(61.2) 30(26.5)

무응답 11(23.4) 1(5.9) - 12(10.6)

휴게시설
위치

복수응답( )
(N=135)

건물 내 지상 4(8.5) 2(11.8) 35(49.3) 41(30.4)
건물 내 지하 2(4.3) - 8(11.3) 10(7.4)

건물 옥상 - - - -
건물 밖 옥외 

또는 시공 중인 
구조물

4(8.5) 4(23.5) 24(33.8) 32(23.7)

기타 2(4.3) - 4(5.6) 6(4.4)
무응답 35(74.5) 11(64.7) - 46(34.1)

휴게시설
형태*

복수응답( )
(N=143)

독립형 8(17.0) 4(21.1) 29(37.7) 41(28.7)

개방형 - 2(10.5) 8(10.4) 10(7.0)
간이형

그늘막 등( )
2(4.3) 2(10.5) 40(51.9) 44(30.8)

기타 - - - -

무응답 37(78.7) 11(57.9) - 48(33.6)

단독사용
(N=113)

단독사용 6(12.8) 2(11.8) 26(53.1) 34(30.1)

공동사용 4(8.5) 4(23.5) 23(46.9) 31(27.4)

무응답 37(78.7) 11(64.7) - 48(42.5)

용도구분
복수응답( )
(N=117)

휴게전용 6(11.8) - 36(70.6) 42(35.9)

회의실 2(3.9) 4(26.7) 2(3.9) 8(6.8)

탈의실 - - 2(3.9) 2(1.7)

식당 - - 1(2.0) 1(0.9)

물품보관실 6(11.8) - 2(3.9) 8(6.8)

기타 2(3.9) - 4(7.8) 6(5.1)

무응답 35(68.6) 11(73.3) 4(7.8) 50(42.7)

표 건설업 휴게시설 현황< -19>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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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형은 사방이 벽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간 개방형은 라운지 복도 등으로 독립되어 * , , 

있지 않는 공간 간이형 그늘막 은 야외에서 사용되는 천막 그늘막이 해당되고 이동이 , ( ) , 

가능한 것을 말함

문항 세부문항

공사금액

억 미만20 억 미만20~50 억 이상50 합계

N(%) N(%) N(%) N(%)

사용용도
시간분리
(N=113)

분리 - 2(11.8) 11(22.4) 13(11.5)

미분리 6(12.8) 4(23.5) 2(4.1) 12(10.6)

무응답 혹은 
미해당

41(87.2) 11(64.7) 36(73.5) 88(77.9)

협력업체 
근로자 

휴게시설 
유무

(N=57)

있음 6(10.5) 4(7.0) 41(71.9) 51(89.5)

없음 - - - -

무응답 - - 6(10.5) 6(10.5)

협력업체
휴게시설
이용형태
복수응답( )
(N=51)

원청 휴게시설 
공동 이용

6(100.0) 2(50.0) 20(42.6) 28(49.1)

원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이용

- 2(50.0) 18(38.3) 20(35.1)

하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

- - 3(6.4) 3(5.3)

기타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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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제조업 휴게시설 현황 ) 

 비제조업의 휴게시설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휴게시설이 건물 , 

내 지상에 위치하는 경우가 이며 다음으로 건물 내 지하가 66.7%

로 많았고 가 독립형태인 것으로 조사됨14.0% 75.4%

 휴게시설 용도는 휴게전용이 수준으로 가장 많았으나 38.5~75.0% 

규모가 클수록 휴게전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인 미만 사업장에20

서는 휴게전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회의실과 탈의실 각각 13.5%, 

인 미만은 탈의실로 가 사용한다고 응답하였11.5%, 20~50 17.6%

음

 협력업체 휴게시설 이용 형태는 원청과 공동 이용이 원청이 44.7%, 

설치하고 원청과 협력업체가 별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였으30.1%

며 협력업체가 설치한 별도의 휴게시설이 있는 경우는 로 가, 3.9%

장 적었음 표 ( -20)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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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세부문항

규모

인 미만20 인 미만20~50 인 이상50 합계

N(%) N(%) N(%) N(%)

휴게시설 수
(N=255)

개 0 16(18.4) 7(8.0) - 23(9.0)

개1 38(43.7) 23(26.1) 13(16.3) 74(29.0)

개2 21(24.1) 32(36.4) 27(33.8) 80(31.4)

개 이상3 11(12.6) 26(29.5) 37(46.3) 74(29.0)

무응답 1(1.1) - 3(3.8) 4(1.6)

휴게시설
위치

복수응답( )
(N=285)

건물 내 지상 61(67.0) 63(61.2) 66(72.5) 190(66.7)

건물 내 지하 6(6.6) 16(15.5) 18(19.8) 40(14.0)

건물  옥상 - 1(1.0) 2(2.2) 3(1.1)

건물  밖 옥외 또는 
시공 중인 구조물

7(7.7) 10(9.7) 3(3.3) 20(7.0)

기타 - 6(5.8) 1(1.1) 7(2.5)

무응답 17(18.7) 7(6.8) 1(1.1) 25(8.8)

휴게시설
형태

복수응답( )
(N=285)

독립형 64(68.8) 77(78.6) 74(78.7) 215(75.4)

개방형 9(9.7) 9(9.2) 13(13.8) 31(10.9)

간이형 그늘막등( ) 1(1.1) 3(3.1) 3(3.2) 7(2.5)

기타 2(2.2) 2(2.0) 1(1.1) 5(1.8)

무응답 17(18.3) 7(7.1) 3(3.2) 27(9.5)

단독사용
(N=255)

단독사용 59(67.8) 64(72.7) 53(66.3) 176(69.0)

공동사용 10(11.5) 16(18.2) 25(31.3) 51(20.0)

무응답 18(20.7) 8(9.1) 2(2.5) 28(11.0)

표 비제조업 휴게시설 현황< -20>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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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세부문항

규모

인 미만20 인 미만20~50 인 이상50 합계

N(%) N(%) N(%) N(%)

용도구분
복수응답( )

휴게전용 37(38.5) 54(59.3) 63(75.0) 154(56.8)

회의실 13(13.5) 5(5.5) 4(4.8) 22(8.1)

탈의실 11(11.5) 16(17.6) 7(8.3) 34(12.5)

식당 6(6.3) 2(2.2) 1(1.2) 9(3.3)

물품보관실 4(4.2) 3(3.3) 4(4.8) 11(4.1)

기타 7(7.3) 4(4.4) 5(6.0) 16(5.9)

무응답 18(18.8) 7(7.7) - 25(9.2)

사용용도
시간분리
(N=255)

분리 16(18.4) 12(13.6) 4(5.0) 32(12.5)

미분리 19(21.8) 12(13.6) 13(16.3) 44(17.3)

무응답 혹은 미해당 52(59.8) 64(72.7) 63(78.8) 179(70.2)

협력업체 
근로자 

휴게시설 
유무

(N=103)

있음 18(17.5) 40(38.8) 28(27.2) 86(83.5)

없음 2.0(1.9) 1(1.0) 5(4.9) 8(7.8)

무응답 3.0(2.9) 3(2.9) 3(2.9) 9(8.7)

협력업체
휴게시설
이용형태
복수응답( )
(N=86)

원청 휴게시설
공동 이용

12(52.2) 19(43.2) 15(41.7) 46(44.7)

원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이용

4(17.4) 18(40.9) 9(25.0) 31(30.1)

하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

1(4.3) 1(2.3) 2(5.6) 4(3.9)

기타 1(4.3) 2(4.5) 2(5.6) 5(4.9)

협력업체 
휴게시설이
없는 이유

(N=8)

공간부족 2(8.7) - 2(5.6) 4(3.9)

법적 제재대상 아님 - - 1(2.8) 1(1.0)

예산 부족 - 1(2.3) 1(2.8) 2(1.9)

기타 - - 1(2.8) 1(1.0)

무응답 3(13.0) 3(6.8) 3(8.3) 9(8.7)



연구결과. Ⅲ

71

라 취약직종 휴게시설 현황) 

 취약직종별 휴게시설 현황을 조사한 결과 휴게시설의 위치는 전화, 

상담원 및 텔레마케터와 아파트경비원 및 건물경비원은 건물 내 지

상에 위치한 경우가 각각 로 가장 많았으나 청소원 86.7%, 63.6%

및 환경미화원은 건물 내 지하에 로 가장 많이 분포함 표 43.8% ( Ⅲ

-21)

 휴게시설 단독사용 및 다른 사업장과의 공동 사용 비율이 각각 

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전화상담원 및 텔레마케터46.4%, 40.5% , 

는 공동 사용이 로 가장 많았으나 그 외 직종은 단독사용이 64.3%

가장 많았음 

 휴게전용이 아닌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였으며 그 50.0% , 

중에서 탈의실이 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물품보관실이 20.6% 15.6%

였음 직종별 다른 용도는 전화상담원 및 텔레마케터의 경우 식당으로 . ,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으며 아파트경비원 및 건물경비원과 청소원 , 

및 환경미화원은 탈의실과 물품보관실로 사용되고 있었음

 협력업체의 휴게시설 이용 형태의 경우 원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 

협력업체가 별도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로 가장 많았으며 다63.3% , 

음으로 원청 휴게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이 로 나타났24.8%

고 협력업체휴게시설이 없는 이유는 모두 공간부족인 것으로 응답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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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세부문항

직종

전화 
상담원 및
텔레마케터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기타
취약 직종*

합계

N(%) N(%) N(%) N(%) N(%)

휴게시설 수
(N=168)

개 0 - 2(3.4) 4(6.3) - 6(3.6)

개1 16(57.1) 30(51.7) 29(45.3) 13(72.2) 88(52.4)

개2 6(21.4) - - 4(22.2) 10(6.0)

개 이상3 4(14.3) 20(34.5) 21(32.8) 1(5.6) 46(27.4)

무응답 2(7.1) 6(10.3) 10(15.6) - 18(10.7)

휴게시설
위치

복수응답( )
(N=190)

건물 내 
지상

26(86.7) 42(63.6) 29(39.7) 16(76.2) 113(59.5)

건물 내 
지하

2(6.7) 16(24.2) 32(43.8) 5(23.8) 55(28.9)

건물  옥상 - - - - -

건물 밖 
옥외 또는 
시공 중인 

구조물

- - - - -

기타 - - - - -

무응답 2(6.7) 8(12.1) 12(16.4) - 22(11.6)

휴게시설
형태

복수응답( )
(N=174)

독립형 26(92.9) 49(83.1) 51(77.3) 16(76.2) 142(81.6)

개방형 - 2(3.4) 3(4.5) 5(23.8) 10(5.7)

간이형
그늘막( )

- - - - -

기타 - - - - -

무응답 2(7.1) 8(13.6) 12(18.2) - 22(12.6)

표 취약직종 휴게시설 현황< -21>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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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세부문항

직종

전화 
상담원 및
텔레마케터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기타
취약 직종*

합계

N(%) N(%) N(%) N(%) N(%)

단독사용
(N=168)

단독사용 8(28.6) 28(48.3) 27(42.2) 15(83.3) 78(46.4)

공동사용 18(64.3) 22(37.9) 25(39.1) 3(16.7) 68(40.5)

무응답 2(7.1) 8(13.8) 12(18.8) - 22(13.1)

용도구분
복수응답( )
(N=180)

휴게전용 16(57.1) 20(31.3) 23(32.4) 13(76.5) 72(40.0)

회의실 - 2(3.1) 2(2.8) - 4(2.2)

탈의실 2(7.1) 16(25.0) 16(22.5) 3(17.6) 37(20.6)

식당 6(21.4) 6(9.4) 6(8.5) - 18(10.0)

물품
보관실

- 14(21.9) 14(19.7) - 28(15.6)

기타 2(7.1) - - 1(5.9) 3(1.7)

무응답 2(7.1) 6(9.4) 10(14.1) - 18(10.0)

사용용도
시간분리
(N=168)

분리 2(7.1) 14(24.1) 16(25.0) 4(22.2) 36(21.4)

미분리 6(21.4) 16(27.6) 16(25.0) 14(77.8) 52(31.0)

무응답 
혹은 

미해당
20(71.4) 28(48.3) 32(50.0) - 80(47.6)

협력업체 
근로자 

휴게시설 
유무

(N=109)

있음 2(1.8) 42(38.5) 44(40.4) 8.0(7.3) 96(88.1)

없음 - 6(5.5) 6(5.5) - 12(11.0)

무응답 - - - 1.0(0.9)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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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세부문항

직종

전화 
상담원 및
텔레마케터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기타
취약 직종*

합계

N(%) N(%) N(%) N(%) N(%)

협력업체
휴게시설
이용형태
복수응답( )
(N=96)

원청 
휴게시설
공동 이용

- 1(20.8) 13(26.0) 4(44.4) 27(24.8)

원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이용

2(100.0) 32(66.7) 31(62) 4(44.4) 69(63.3)

하청이 
설치하고 
원청과 

따로 이용

- - - - -

기타 - - - - -

협력업체 
휴게시설이
없는 이유
(N=12)

공간부족 - 6(12.5) 6(12.0) - 12(11.0)

법적 제재
대상 아님

- - - - -

예산 부족 - - - - -

기타 - - - - -

무응답 - - - 1(11.1) 1(0.9)

기타 취약직종 배달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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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업종 및 규모별 휴게시설 항목별 현황(3) 

가 제조업 ) 

 휴게시설이 있는 제조업 사업장의 휴게시설 환경 및 비품 등 세부적인 

항목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근무 장소와의 인접성 및 독립성 유해물질 , , 

취급 장소와의 격리 천장높이 조명 청결 항목이 수준, , , 82.1 ~ 87.8% 

으로 충족하였고 규모별로 비슷한 수준이었음 표 ( -22)Ⅲ

 환기 음용설비 냉방시설 난방시설 비품 항목은 수, , , , 72.1~79.8% 

준으로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규모별로 비슷하였음, 

 습도 관리담당자 표지부착 항목의 충족 여부가 로 가, , 59.0~61.5%

장 적었음

 표지부착 충족 여부는 인 미만 사업장이 인 미만 20 51.0%, 20~50

사업장이 인 이상 사업장이 로 규모가 작을수록 59.5%, 50 66.3%

충족이 적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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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세부
문항

규모
합계

인 미만20 인 미만20~50 인 이상50

N(%) N(%) N(%) N(%)

근무 
장소와의 
인접성

충족 84(87.5) 106(87.6) 84(88.4) 274(87.8) 

일부충족 1(1.0) 5(4.1) 6(6.3) 12(3.8) 

미충족 - 1(0.8) - 1(0.3) 

무응답 11(11.5) 9(7.4) 5(5.3) 25(8.0) 

유해물질 
취급장소

와의 
독립성

충족 83(86.5) 107(88.4) 82(86.3) 272(87.2) 

일부충족 - 4(3.3) 7(7.4) 11(3.5) 

미충족 2(2.1) 1(0.8) 1(1.1) 4(1.3) 

무응답 11(11.5) 9(7.4) 5(5.3) 25(8.0) 

근무 
장소와의 
독립성

충족 82(85.4) 102(84.3) 80(84.2) 264(84.6) 

일부충족 1(1.0) 10(8.3) 9(9.5) 20(6.4)

미충족 2(2.1) - 1(1.1) 3(1.0)

무응답 11(11.5) 9(7.4) 5(5.3) 25(8.0)

천장높이(2.
이상1m ) 

충족여부

충족 84(87.5) 103(85.1) 82(86.3) 269(86.2) 

일부충족 - 6(5.0) 5(5.3) 11(3.5) 

미충족 - 2(1.7) - 2(0.6) 

무응답 12(12.5) 10(8.3) 8(8.5) 30(9.6) 

냉방시설 

충족 74(77.1) 97(80.2) 74(77.9) 245(78.5) 

일부충족 5(5.2) 6(5.0) 8(8.4) 19(6.1) 

미충족 5(5.2) 9(7.4) 5(5.3) 19(6.1) 

무응답 12(12.5) 9(7.4) 8(8.4) 29(9.3) 

난방시설

충족 76(79.2) 99(81.8) 74(77.9) 249(79.8) 

일부충족 5(5.2) 6(5.0) 7(7.4) 18(5.8) 

미충족 3(3.1) 7(5.8) 5(5.3) 15(4.8) 

무응답 12(12.5) 9(7.4) 9(9.5) 30(9.6) 

습도유지 
기능

충족 58(60.4) 75(62.0) 57(60.0) 190(60.9) 

일부충족 9(9.4) 21(17.4) 17(17.9) 47(15.1) 

미충족 17(17.7) 16(13.2) 13(13.7) 46(14.7) 

무응답 12(12.5) 9(7.4) 8(8.4) 29(9.3) 

표 제조업 항목별 현황< -22>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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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세부
문항

규모
합계

인 미만20 인 미만20~50 인 이상50

N(%) N(%) N(%) N(%)

조명유지 
기능

충족 82(85.4) 107(88.4) 79(83.2) 268(85.9) 

일부충족 2(2.1) 4(3.3) 5(5.3) 11(3.5) 

미충족 - 1(0.8) 2(2.1) 3(1.0) 

무응답 12(12.5) 9(7.4) 9(9.5) 30(9.6) 

환기가능

충족 74(77.1) 97(80.2) 76(80.0) 247(79.2) 

일부충족 7(7.3) 11(9.1) 9(9.5) 27(8.7) 

미충족 3(3.1) 3(2.5) 1(1.1) 7(2.2) 

무응답 12(12.5) 10(8.3) 9(9.5) 31(9.9) 

식수 공급

충족 65(67.7) 96(79.3) 64(67.4) 225(72.1) 

일부충족 4(4.2) 10(8.3) 11(11.6) 25(8.0) 

미충족 15(15.6) 6(5.0) 13(13.7) 34(10.9) 

무응답 12(12.5) 9(7.4) 7(7.4) 28(9.0) 

비품구비

충족 74(77.1) 93(76.9) 69(72.6) 236(75.6) 

일부충족 6(6.3) 13(10.7) 14(14.7) 33(10.6) 

미충족 4(4.2) 5(4.1) 5(5.3) 14(4.5) 

무응답 12(12.5) 10(8.3) 7(7.4) 29(9.3) 

담당자 지정

충족 54(56.3) 82(67.8) 56(58.9) 192(61.5) 

일부충족 9(9.4) 19(15.7) 30(31.6) 58(18.6) 

미충족 22(22.9) 10(8.3) 4(4.2) 36(11.5) 

무응답 11(11.5) 10(8.3) 5(5.3) 26(8.3) 

청결유지

충족 75(78.1) 101(83.5) 80(84.2) 256(82.1) 

일부충족 8(8.3) 10(8.3) 8(8.4) 26(8.3) 

미충족 1(1.0) 1(0.8) 2(2.1) 4(1.3) 

무응답 12(12.5) 9(7.4) 5(5.3) 26(8.3) 

휴게시설 
표지부착

충족 49(51.0) 72(59.5) 63(66.3) 184(59.0) 

일부충족 5(5.2) 22(18.2) 20(21.1) 47(15.1) 

미충족 31(32.3) 18(14.9) 6(6.3) 55(17.6) 

무응답 11(11.5) 9(7.4) 6(6.4) 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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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업) 

 휴게시설이 있는 건설업종의 휴게시설 환경 및 비품 등 세부적인 

항목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무응답 비율이 로 높, 40.7~42.5%

게 나타났으며 공사금액이 적은 사업장일수록 무응답이 많았고 , 50

억 이상 사업장은 무응답이 없었음 표 ( -23)Ⅲ

 전체적으로 근무 장소와의 인접성 및 독립성 천장높이 환기 음용 담, , , , 

당자 지정 항목이 수준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충족하고 45.1~50.4% 

있는 것으로 나타남

 유해물질 취급 장소와의 격리 냉 난방 시설 습도 조명 항목의 충, · , , 

족비율이 수준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낮았음  18.6~32.7% 

 공사금액 억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이 이상 충50 , 70% 

족하고 있었으나 난방시설 습도 조명 기능의 충족비율은 이, , , 50% 

하였음

 모든 항목별로 공사금액이 클수록 충족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

을 보였으며 억 미만 사업장과 억 이상 사업장의 충족여부가 , 50 50

적게는 배에서 많게는 배 이상 차이가 났음3 9

 표지부착의 경우 억 이상 사업장에만 가 충족하는 반면50 91.8% , 

억 미만 사업장은 충족하는 사업장이 단 한 곳도 없었음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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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세부
문항

공사금액
합계

억 미만20 억 미만20~50 억 이상50

N(%) N(%) N(%) N(%)

근무 
장소와의 
인접성

충족 12(25.5) 6(35.3) 39(79.6) 57(50.4)

일부충족 - - 8(16.3) 8(7.1)

미충족 - - - -

무응답 35(74.5) 11(64.7) 2(4.1) 48(42.5)

유해물질 
취급장소

와의 
독립성

충족 4(8.5) 2(11.8) 31(63.3) 37(32.7)

일부충족 - - 14(28.6) 14(12.4)

미충족 8(17.0) 4(23.5) 2(4.1) 14(12.4)

무응답 35(74.5) 11(64.7) 2(4.1) 48(42.5)

근무 
장소와의 
독립성

충족 12(25.5) 2(11.8) 37(75.5) 51(45.1)

일부충족 - 2(11.8) 6(12.2) 8(7.1)

미충족 - 2(11.8) 4(8.2) 6(5.3)

무응답 35(74.5) 11(64.7) 2(4.1) 48(42.5)

천장높이
이상(2.1m ) 

충족여부

충족 12(25.5) 4(23.5) 39(79.6) 55(48.7)

일부충족 - 2(11.8) 10(20.4) 12(10.6)

미충족 - - - -

무응답 35(74.5) 11(64.7) - 46(40.7)

냉방시설 

충족 10(21.3) 2(11.8) 25(51.0) 37(32.7)

일부충족 - 2(11.8) 16(32.7) 18(15.9)

미충족 2(4.3) 2(11.8) 8(16.3) 12(10.6)

무응답 35(74.5) 11(64.7) - 46(40.7)

난방시설

충족 6(12.8) 2(11.8) 23(46.9) 31(27.4)

일부충족 - 4(23.5) 16(32.7) 20(17.7)

미충족 6(12.8) - 10(20.4) 16(14.2)

무응답 35(74.5) 11(64.7) - 46(40.7)

습도유지 
기능

충족 2(4.3) 2(11.8) 17(34.7) 21(18.6)

일부충족 - - 22(44.9) 22(19.5)

미충족 10(21.3) 4(23.5) 10(20.4) 24(21.2)

무응답 35(74.5) 11(64.7) - 46(40.7)

표 건설업 항목별 현황< -23>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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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세부
문항

공사금액
합계

억 미만20 억 미만20~50 억 이상50

N(%) N(%) N(%) N(%)

조명유지 
기능

충족 8(17.0) 2(11.8) 21(42.9) 31(27.4)

일부충족 - 2(11.8) 16(32.7) 18(15.9)

미충족 2(4.3) 2(11.8) 12(24.5) 16(14.2)

무응답 37(78.7) 11(64.7) - 48(42.5)

환기가능

충족 8(17.0) 4(23.5) 45(91.8) 57(50.4

일부충족 - 2(11.8) 4(8.2) 6(5.3)

미충족 4(8.5) - - 4(3.5)

무응답 35(74.5) 11(64.7) - 46(40.7)

식수 공급

충족 6(12.8) 2(11.8) 41(83.7) 49(43.4)

일부충족 - 2(11.8) 8(16.3) 10(8.8)

미충족 6(12.8) 2(11.8) - 8(7.1)

무응답 35(74.5) 11(64.7) - 46(40.7)

비품구비

충족 8(17.0) 2(11.8) 35(71.4) 45(39.8)

일부충족 - 4(23.5) 12(24.5) 16(14.2)

미충족 4(8.5) - 2(4.1) 6(5.3)

무응답 35(74.5) 11(64.7) - 46(40.7)

담당자 지정

충족 8(17.0) 6(35.3) 37(75.5) 51(45.1)

일부충족 - - 6(12.2) 6(5.3)

미충족 4(8.5) - 6(12.2) 10(8.8)

무응답 35(74.5) 11(64.7) - 46(40.7)

청결유지

충족 - 2(11.8) 41(83.7) 43(38.1)

일부충족 - 2(11.8) 6(12.2) 8(7.1)

미충족 12(25.5) 2(11.8) 2(4.1) 16(14.2)

무응답 35(74.4) 11(64.7) - 46(40.7)

휴게시설 
표지부착

충족 - - 45(91.8) 45(39.8)

일부충족 - 2(11.8) 2(4.1) 4(3.5)

미충족 12(25.5) 4(23.5) 2(4.1) 18(15.9)

무응답 35(74.4) 11(64.7) - 46(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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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제조업) 

 휴게시설이 있는 비제조업 사업장의 휴게시설 환경 및 비품 등 세

부적인 항목별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대부분의 항목이 이상80% 

으로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 -24)Ⅲ

 규모별로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인 미만 사업장은 , 20

인 미만 사업장은 인 이상 사71.3~77.0%, 20~50 83.0~89.8%, 50

업장은 수준으로 규모가 클수록 충족비율이 높아졌음 88.8~93.8% 

 환기 음용설비 비품 항목은 인 미만이 인 , , 20 63.23~69.0%, 20~50

미만이 인 이상이 수준으로 규모가 67.0~78.4%, 50 82.5~88.8% 

클수록 충족비율이 높아졌고 다른 항목에 비해 충족비율이 적게 나

타났음

 습도 관리담당자 표지부착 항목의 충족 여부가 로 가, , 62.4~63.5%

장 적었으며 규모별로 인 미만이 인 미만 , 20 49.4~55.2%, 20~50

인 이상이 수준이었음59.1~68.2%, 50 68.8~76.3% 

문항
세부
문항

규모
합계

인 미만20 인 미만20~50 인 이상50

N(%) N(%) N(%) N(%)

근무 
장소와의 
인접성

충족 67(77.0) 77(87.5) 72(90.0) 216(84.7)

일부충족 2(2.3) 3(3.4) 5(6.3) 10(3.9)

미충족 1(1.1) - - 1(0.4)

무응답 17(19.5) 8(9.1) 3(3.8) 28(11.0)

유해물질 
취급장소

와의 
독립성

충족 65(74.7) 76(86.4) 73(91.3) 214(83.9)

일부충족 4(4.6) 5(5.7) 4(5.0) 13(5.1)

미충족 1(1.1) - - 1(0.4)

무응답 17(19.5) 7(8.0) 3(3.8) 27(10.6)

표 비제조업 항목별 현황< -24>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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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세부
문항

규모
합계

인 미만20 인 미만20~50 인 이상50

N(%) N(%) N(%) N(%)

근무 
장소와의 
독립성

충족 68(78.2) 76(86.4) 72(90.0) 216(84.7)

일부충족 1(1.1) 3(3.4) 4(5.0) 8(3.1)

미충족 1(1.1) 2(2.3) 1(1.3) 4(1.6)

무응답 17(19.5) 7(8.0) 3(3.8) 27(10.6)

천장높이(2.
이상1m ) 

충족여부

충족 67(77.0) 79(89.8) 73(91.3) 219(85.9)

일부충족 3(3.4) 2(2.3) 5(6.3) 10(3.9)

미충족 1(1.1) - - 1(0.4)

무응답 16(18.4) 7(8.0) 2(2.5) 25(9.8)

냉방시설 

충족 64(73.6) 75(85.2) 72(90.0) 211(82.7)

일부충족 3(3.4) 4(4.5) 6(7.5) 13(5.1)

미충족 4(4.6) 2(2.3) - 6(2.4)

무응답 16(18.4) 7(8.0) 2(2.5) 25(9.8)

난방시설

충족 62(71.3) 76(86.4) 74(92.5) 212(83.1)

일부충족 3(3.4) 3(3.4) 4(5.0) 10(3.9)

미충족 4(4.6) 2(2.3) - 6(2.4)

무응답 18(20.7) 7(8.0) 2(2.5) 27(10.6)

습도유지 
기능

충족 46(52.9) 58(65.9) 55(68.8) 159(62.4)

일부충족 4(4.6) 7(8.0) 15(18.8) 26(10.2)

미충족 20(3.0) 14(15.9) 9(11.3) 43(16.9)

무응답 17(9.5) 9(10.3) 1(1.3) 27(10.6)

조명유지 
기능

충족 69(79.3) 76(86.4) 75(93.8) 220(86.3)

일부충족 2(2.3) 3(3.4) 4(5.0) 9(3.5)

미충족 - 2(2.3) - 2(0.8)

무응답 16(18.4) 7(8.0) 1(1.3) 24(9.4)

환기가능

충족 59(67.8) 69(78.4) 71(88.8) 199(78.0)

일부충족 10(11.5) 7(8.0) 7(8.8) 24(9.4)

미충족 2(2.3) 3(3.4) 1(1.3) 6(2.4)

무응답 16(18.4) 9(10.3) 1(1.3) 26(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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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세부
문항

규모
합계

인 미만20 인 미만20~50 인 이상50

N(%) N(%) N(%) N(%)

식수 공급

충족 55(63.2) 59(67.0) 67(83.8) 181(71.0)

일부충족 4(4.6) 12(13.6) 8(10.0) 24(9.4)

미충족 12(13.8) 10(11.4) 3(3.8) 25(9.8)

무응답 16(18.4) 7(8.0) 2(2.5) 25(9.8)

비품구비

충족 60(69.0) 67(76.1) 66(82.5) 193(75.7)

일부충족 5(5.7) 13(14.8) 9(11.3) 27(10.6)

미충족 6(6.9) 1(1.1) 3(3.8) 10(3.9)

무응답 16(18.4) 7(8.0) 2(2.5) 25(9.8)

담당자 지정

충족 48(55.2) 52(59.1) 61(76.3) 161(63.1)

일부충족 5(5.7) 14(15.9) 7(8.8) 26(10.2)

미충족 18(20.7) 15(17.0) 10(12.5) 43(16.9)

무응답 16(18.4) 7(8.0) 2(2.5) 25(9.8)

청결유지

충족 67(77.0) 73(83.0) 71(88.8) 211(82.7)

일부충족 4(4.6) 7(8.0) 5(6.3) 16(6.3)

미충족 - 1(1.1) 1(1.3) 2(0.8)

무응답 16(18.4) 7(8.0) 3(3.8) 26(10.2)

휴게시설 
표지부착

충족 43(49.4) 60(68.2) 59(73.8) 162(63.5)

일부충족 8(9.2) 7(8.0) 12(15.0) 27(10.6)

미충족 20(23.0) 14(15.9) 7(8.8) 41(16.1)

무응답 16(18.4) 7(8.0) 2(2.5) 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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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취약직종) 

 취약직종별 휴게시설 환경 및 비품 등 세부적인 항목 충족여부를 조사

한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전화상담원 및 텔레마케터가 , 78.6~85.7%,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이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67.2~82.8%, 

이 수준으로 충족하였음 표 64.1~71.9% ( -25)Ⅲ

 습도 관리 담당자 표지부착 항목에 대한 충족여부가 , , 53.6~54.2%

로 가장 적었으며 청소원 및 환경화원은 수준으로 , 40.6~46.9% 

수준인 다른 직종에 비해 충족비율이 낮게 나타남57.1~63.8% 

문항
세부
문항

직종

합계
전화 

상담원 및 
텔레마케터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기타 
취약직종 

N(%) N(%) N(%) N(%) N(%)

근무 
장소와의 
인접성

충족 24(85.7) 47(81.0) 45(70.3) 16(88.9) 132(78.6)

일부충족 2(7.1) 3(5.2) 3(4.7) - 8(4.8)

미충족 - - 2(3.1) - 2(1.2)

무응답 2(7.1) 8(13.8) 14(21.9) 2(11.2) 26(15.5)

유해물질 
취급장소

와의 
독립성

충족 23(82.1) 48(82.8) 45(70.3) 14(77.8) 130(77.4)

일부충족 2(7.1) 1(1.7) 2(3.1) 2(11.1) 7(4.2)

미충족 1(3.6) 1(1.7) 3(4.7) - 5(3.0)

무응답 2(7.1) 8(13.8) 14(21.9) 2(11.2) 26(15.5)

근무 
장소와의 
독립성

충족 24(85.7) 44(75.9) 42(65.6) 15(83.3) 125(74.4)

일부충족 1(3.6) 3(5.2) 3(4.7) 1(5.6) 8(4.8)

미충족 1(3.6) 3(5.2) 5(7.8) - 9(5.4)

무응답 2(7.1) 8(13.8) 14(21.9) 2(11.2) 26(15.5)

표 취약직종 항목별 현황< -25>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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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세부
문항

직종

합계
전화 

상담원 및 
텔레마케터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기타 
취약직종 

N(%) N(%) N(%) N(%) N(%)

천장높이
이상(2.1m ) 

충족여부

충족 23(82.1) 47(81.0) 45(70.3) 16(88.9) 131(78.0)

일부충족 2(7.1) 1(1.7) 2(3.1) 1(5.6) 6(3.6)

미충족 - 2(3.4) 3(4.7) - 5(3.0)

무응답 3(10.7) 8(13.8) 14(21.9) 1(5.6) 26(15.5)

냉방시설 

충족 22(78.6) 44(75.9) 41(64.1) 17(94.4) 124(73.8)

일부충족 1(3.6) 3(5.2) 3(4.7) - 7(4.2)

미충족 3(10.7) 4(6.9) 6(9.4) - 13(7.7)

무응답 2(7.1) 7(12.1) 14(21.9) 1(5.6) 24(14.3)

난방시설

충족 21(75.0) 46(79.3) 43(67.2) 17(94.4) 127(75.6)

일부충족 2(7.1) 3(5.2) 3(4.7) - 8(4.8)

미충족 3(10.7) 2(3.4) 4(6.3) - 9(5.4)

무응답 2(7.1) 7(12.1) 14(21.9) 1(5.6) 24(14.3)

습도유지 
기능

충족 16(57.1) 35(60.3) 29(45.3) 10(55.6) 90(53.6)

일부충족 5(17.9) 6(10.3) 9(14.1) 4(22.2) 24(14.3)

미충족 5(17.9) 10(17.2) 12(18.8) 3(16.7) 30(17.9)

무응답 2(7.1) 7(12.1) 14(21.9) 1(5.6) 24(14.3)

조명유지 
기능

충족 23(82.1) 48(82.8) 46(71.9) 17(94.4) 134(79.8)

일부충족 2(7.1) 3(5.2) 4(6.3) - 9(5.4)

미충족 - - - - -

무응답 3(10.7) 7(12.1) 14(21.9) 1(5.6) 25(14.9)

환기가능

충족 22(78.6) 43(74.1) 41(64.1) 16(88.9) 122(72.6)

일부충족 3(10.7) 6(10.3) 6(9.4) 1(5.6) 16(9.5)

미충족 1(3.6) 2(3.4) 2(3.1) - 5(3.0)

무응답 2(7.1) 7(12.1) 15(23.5) 1(5.6) 2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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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세부
문항

직종

합계
전화 

상담원 및 
텔레마케터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기타 
취약직종 

N(%) N(%) N(%) N(%) N(%)

식수 공급

충족 22(78.6) 39(67.2) 43(67.2) 16(88.9) 120(71.4)

일부충족 2(7.1) 5(8.6) 4(6.3) 1(5.6) 12(7.1)

미충족 2(7.1) 7(12.1) 3(4.7) - 12(7.1)

무응답 2(7.1) 7(12.1) 14(21.9) 1(5.6) 24(14.3)

비품구비

충족 23(82.1) 45(77.6) 42(65.6) 15(83.3) 125(74.4)

일부충족 2(7.1) 3(5.2) 4(6.3) 1(5.6) 10(6.0)

미충족 1(3.6) 3(5.2) 4(6.3) 1(5.6) 9(5.4)

무응답 2(7.1) 7(12.1) 14(21.9) 1(5.6) 24(14.3)

담당자 
지정

충족 17(60.7) 37(63.8) 30(46.9) 14(77.8) 98(58.3)

일부충족 4(14.3) 5(8.6) 12(18.8) 2(11.1) 23(13.7)

미충족 4(14.3) 8(13.8) 8(12.5) 1(5.6) 21(12.5)

무응답 3(10.7) 8(13.8) 14(21.9) 1(5.6) 26(15.5)

청결유지

충족 24(85.7) 42(72.4) 43(67.2) 17(94.4) 126(75.0)

일부충족 2(7.1) 3(5.2) 5(7.8) - 10(6.0)

미충족 - 5(8.6) 2(3.1) - 7(4.2)

무응답 2(7.1) 8(13.8) 14(21.9) 1(5.6) 25(14.9)

휴게시설 
표지부착

충족 17(60.7) 37(63.8) 26(40.6) 11(61.1) 91(54.2)

일부충족 6(21.4) 2(3.4) 10(15.6) 4(22.2) 22(13.1)

미충족 3(10.7) 11(19.0) 13(20.3) 2(11.1) 29(17.3)

무응답 2(7.1) 8(13.8) 15(23.5) 1(5.6) 26(15.5)

기타 취약직종 배달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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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업종 및 규모별 휴게시설 면적 사항(4) (N=254)

가 제조업) 

 제조업 규모별 휴게시설 면적을 조사한 결과 휴게시설의 총 면적이 인 이상 인 미만 50 81.8±70.6 , 20~50㎡

인 미만이 으로 규모가 클수록 휴게시설의 총 면적이 넓었음 표 49±45.0 , 20 40.6±50.6 ( -26)㎡ ㎡ Ⅲ

 제조업의 인당 면적을 계산한 결과 규모별 수준으로 비슷하였음1 3.0±2.8 ~4.4±3.5 ㎡ ㎡ 

문항
(N=54)

인 미만20 인 미만20~50 인 이상50

N(%) M±SD N(%) M±SD N(%) M±SD

총 면적
( )㎡

응답 17(31.5) 40.6±50.6 16(29.6) 49±45.0 17(31.5) 81.8±70.6

무응답 2(3.7) - 2(3.7) - - -

동시사용
인원 명( )*

응답 15(27.8) 7.3±3.8 18(33.3) 17.8±11.2 17(31.5) 25.2±21.0

무응답 4(7.4) - - - - -

인당1
면적( )㎡

응답 15(27.8) 4.4±3.5 16(29.6) 3.0±2.8 17(31.5) 4.3±3.9

무응답 4(7.4) - 2(3.7) - - -
동시사용 인원은 전체 휴게시설을 기준으로 같은 휴식시간에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을 말함*

표 제조업 규모별 휴게시설 면적사항 < -26>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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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 규모별로 면적당 동시 사용인원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20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동시 사용인원 산정 시 고려하는 가장 큰 원인, 

으로 휴식주기가 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인 미만은 작37.2~38.5% 20

업형태가 로 나타남 표 26.8% ( -27)Ⅲ

 휴게시설의 면적이 적정하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의 수74.4~78.1%

준으로 조사됨

 휴게시설의 면적이나 동시사용 인원을 노사와 협의하여 결정한 것

은 로 나타났지만 협의하지 않은 곳은 로 협37.5~42.1% 42.7~47.1%

의하지 않은 곳의 비율이 높았음

문항 세부문항

규모

인 미만20 인 미만20~50 인 이상50

N(%) N(%) N(%)

동시 
사용인원* 
결정 요인
(N=340)

교대근무 10(10.3) 20(15.4) 28(24.8) 

외근 출장( ) 1(1.0) 3(2.3) 1(0.9) 

사무직 생산직 , 
등 작업형태

26(26.8) 50(38.5) 42(37.2) 

휴식주기 36(37.1) 33(25.4) 29(25.7) 

기타 6(6.2) 11(8.5) 6(5.3) 

무응답 18(18.6) 13(10.0) 7(6.2) 

면적 적정
여부

(N=312)

적정함 75(78.1) 90(74.4) 73(76.8) 

적정하지 않음 6(6.3) 15(12.4) 15(15.8) 

무응답 15(15.6) 16(13.2) 7(7.4) 

면적결정시
노사합의
(N=312)

합의함 36(37.5) 50(41.3) 40(42.1) 

합의하지 않음 41(42.7) 57(47.1) 43(45.3) 

무응답 19(19.8) 14(11.6) 12(12.6) 

동시사용 인원 전체 휴게시설을 기준으로 같은 휴식시간에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인원* : 

표 제조업 동시사용인원 및 면적 고려사항< -27>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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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업) 

 

 건설업 규모에 따른 휴게시설 면적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사금액이 커질수록 총 면적과 동시사용인원이 많은 것으로 조, 

사됨 표 ( -28)Ⅲ

 건설업의 인당 면적은 평균 수준으로 공사금액이 클수록 면적도 크게 나타나고 있었음1 1.4±0.5 ~ 3.0±1.8 ㎡ ㎡ 

문항(N=51)
억 미만20 억 미만20~50 억 이상50

N(%) M±SD N(%) M±SD N(%) M±SD

총 면적
( )㎡

응답 6(11.8) 9.5±3.5 34(66.7) 20.5±14.3 11(21.6) 57.8±44.3

무응답 - - - - - -

동시사용
인원 명( )*

응답 6(11.8) 7.3±3.0 32(66.7) 8.6±3.9 11(21.6) 23.8±24.4

무응답 - - - - - -

인당1
면적 ( )㎡

응답 6(11.8) 1.4±0.5 34(66.7) 2.8±2.4 11(21.6) 3.0±1.8

무응답 - - - - - -

동시사용 인원 전체 휴게시설을 기준으로 같은 휴식시간에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인원* : 

표 건설업 공사금액별 휴게시설 면적사항 < -28>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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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의 휴게시설 사용 시 동시 사용인원의 결정 요인을 분석한 결과, 

공사금액 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휴식주기가 로 가장 많았으며50 75.4% , 

억 미만 사업장에서 무응답이 많았음 표 50 ( -29)Ⅲ

 억 이상 사업장에서는 가 휴게시설의 면적이 적정하다고 응답50 83.7%

하였고 면적 결정 시 노사합의 여부에 대해 합의한다는 의견이 53.1%

로 합의하지 않는 사업장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억 미만 사, 50

업장은 무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남   

문항 세부문항
억 미만20 억 미만20~50 억 이상50

N(%) N(%) N(%)

동시 
사용인원* 
결정 요인

교대근무 - - 2(3.5)

외근 출장( ) - - -

사무직 생산직 등 , 
작업형태

- 2(12.5) 8(14.0)

휴식주기 10(26.3) 2(12.5) 43(75.4)

기타 2(5.3) 2(12.5) 4(7.0)

무응답 26(68.4) 10(62.5) -

면적적정
여부

(N=113)

적정함 10(21.3) 2(11.8) 41(83.7)

적정하지 않음 2(4.3) 4(23.5) 8(16.3)

무응답 35(74.5) 11(64.7) -

면적결정시
노사합의
(N=113)

합의함 - - 26(53.1)

합의하지 않음 10(21.3) 6(35.3) 19(38.8)

무응답 37(78.7) 11(64.7) 4(8.2)

동시사용 인원 전체 휴게시설을 기준으로 같은 휴식시간에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인원* : 

표 건설업 동시사용인원 및 면적 고려사항< -29>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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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제조업) 

 제조업 규모별 휴게시설 면적을 조사한 결과 상시근로자 수가 클수록 총 면적 및 동시사용 인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인당 평균 면적은 인 이상 사업장이 인 미만 사업장보다 약 배 이상 큰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 1 50 50 3 ( -30)Ⅲ

문항(N=65)
인 미만20 인 미만20~50 인 이상50

N(%) M±SD N(%) M±SD N(%) M±SD

총 면적
( )㎡

응답 16(24.6) 49.5±40.2 18(27.7) 34.4±20.3 20(30.8) 147.4±243.4

무응답 1(1.5) - - - 10(15.4) -

동시사용
인원 명( )*

응답 17(26.2) 9.1±6.4 18(27.7) 12.1±7.8 19(29.2) 15.0±12.0

무응답 - - - - 11(16.9) -

인당1
면적 ( )㎡

응답 15(23.1) 5.3±3.6 18(27.7) 4.6±4.4 18(27.7) 14.9±20.9

무응답 2(3.1) - - - 12(18.5)

동시사용 인원 전체 휴게시설을 기준으로 같은 휴식시간에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인원* : 

표 비제조업 규모별 휴게시설 면적사항 < -30>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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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제조업의 휴게시설 동시 사용인원 산정 시 고려하는 가장 큰 원인은 

수준으로 휴식주기인 것으로 조사됨 표 33.7~45.3% ( -31)Ⅲ

 또한 전체적으로 휴게시설 면적이 적정하다는 결과가 으, 72.4~85.0%

로 높게 조사됨



문항 세부문항
인 미만20 인 미만20~50 인 이상50

N(%) N(%) N(%)

동시 
사용인원* 
결정 요인
(N=282)

교대근무 6(6.5) 20(21.1) 20(21.1) 

외근 출장( ) 6(6.5) 2(2.1) 3(3.2) 

사무직 생산직 , 
등 작업형태

12(13.0) 15(15.8) 21(22.1) 

휴식주기 31(33.7) 43(45.3) 36(37.9) 

기타 17(18.5) 3(3.2) 9(9.5) 

무응답 20(21.7) 12(12.6) 6(6.3) 

면적 
적정여부 
(N=255)

적정함 63(72.4) 69(78.4) 68(85.0) 

적정하지 않음 4(4.6) 7(8.0) 9(11.3) 

무응답 20(23.0) 12(13.6) 3(3.8) 

면적결정시
노사합의
(N=255)

합의함 22(25.3) 25(28.4) 38(47.5) 

합의하지 않음 44(50.6) 47(53.4) 36(45.0) 

무응답 21(24.1) 16(18.2) 6(7.5) 

동시 사용인원 전체 휴게시설을 기준으로 같은 휴식시간에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인원* : 

표 비제조업 동시사용인원 및 면적 고려사항< -31>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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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취약직종 ) 

 취약직종의 휴게시설 평균면적은 전화상담원 및 텔레마케터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경비원 81.5±72.9 , 64.2±19.8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기타 취약직종 로 조사됨, 27.0±26.8 , 9.8±3.1 ㎡ ㎡ ㎡

 인당 면적은 수준이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표 와 같음1 4.4 ~ 7.4 , < -32>㎡ Ⅲ

문항
(N=84)

전화상담원 및 
텔레마케터

아파트경비원 및 
건물경비원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기타
취약직종

N(%) M±SD N(%) M±SD N(%) M±SD N(%) M±SD
총 면적

( )㎡
응답 13(15.5) 81.5±72.9 25(29.8) 64.2±19.8 23(27.4) 27.0±26.8 2(2.4) 9.8±3.1

무응답 1(1.2) - 4(4.8) - 9(10.7) - 7(8.3) -
동시사용
인원 명( )*

응답 7(8.3) 25.4±7.1 25(29.8) 9.2±8.5 24(28.6) 9.5±8.6 3(3.6) 7.0±5.2
무응답 7(8.3) - 4(4.8) - 8(9.5) - 6(7.1) -

인당1
면적 ( )㎡

응답 7(8.3) 5.4±4.3 25(29.8) 7.4±14.0 23(27.4) 5.2±8.1 2(2.4) 4.4±4.5
무응답 7(8.3) - 4(4.8) - 9(10.7) - 7(8.3) -

동시사용 인원 전체 휴게시설을 기준으로 같은 휴식시간에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인원* : 

표 취약직종 휴게시설 면적사항 < -32>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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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약직종별로 동시사용인원 산정 시 고려사항을 조사한 결과 기타 취, 

약직종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 휴식주기를 가장 큰 고려사항으로 응답

하였고 특히 전화상담원 및 텔레마케터는 가 휴식주기를 고려하, 92.9%

는 것으로 조사됨

 전화상담원 및 텔레마케터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청소원 및 , , 

환경미화원의 휴게시설 면적 적정 여부는 적정하다는 응답이 

수준으로 비슷하였으며 모든 직종이 면적 결정 시 노사 62.5~65.5% , 

합의를 통해 결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많았음 표 ( -33)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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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항 세부문항

전화 상담원 
및 

텔레마케터

아파트 
경비원 및

건물 경비원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기타
취약직종

N(%) N(%) N(%) N(%)

동시 
사용인원* 
결정 요인
(N=206)

교대근무 - 18(23.7) 20(24.4) 8(40.0)

외근 출장( ) - - 1(1.2) 3(15.0)

사무직, 
생산직 등 
작업형태

- 8(10.5) 8(9.8) -

휴식주기 26(92.9) 35(46.1) 35(42.7) 7(35.0)

기타 - 1(1.3) 1(1.2) -

무응답 2(7.1) 14(18.4) 17(20.7) 2(10.0)

면적적정
여부

(N=168)

적정함 18(64.3) 38(65.5) 40(62.5) 18(100.0)

적정하지 않음 8(28.6) 12(20.7) 12(18.8) -

무응답 2(7.14) 8(13.8) 12(18.8) -

면적
결정시

노사합의
(N=168)

합의함 - 8(13.8) 10(15.6) 5(27.8)

합의하지 않음 26(92.9) 40(69.0) 40(62.5) 13(72.2)

무응답 2(7.1) 10(17.2) 14(21.9) -

동시 사용인원 전체 휴게시설을 기준으로 같은 휴식시간에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인원* : 

표 취약직종 동시사용인원 및 면적 고려사항< -33>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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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없는 사업장(5) 

 업종별 휴게시설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응답 결과 공통적으로 , 

휴게시설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공간부족이었으며 업종별 결과는 각각 

제조업 건설업 비제조업 취약직종 이었음60.5% 83.3% 69.0% 75.0% 

 또한 전체적으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되었을 때 설치 가능 기간에 , 

대한 응답은 개월 이내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응답이  로 3 11.6~58.3%

나타났음

 전체적으로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해주었으면 하는 방안으로는 제

조업 건설업 비제조업에서 로 휴게시설 설치비용인 것으, , 50.0~58.1%

로 나타났음 표 ( -34)Ⅲ

 공동휴게시설 설치 계획을 묻는 문항에서 건설업의 가 설치의향50.0%

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비제조업의 는 설치 의향이 없었음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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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항　

세부문항
제조업 건설업 비제조업 취약직종 합계

N(%) N(%) N(%) N(%) N(%)

공간 부족 26(60.5) 5(83.3) 20(69.0) 9(75.0) 60(66.7)

휴게
시설
없는 
이유

예산 부족 3(7.0) 1(16.7) 3(10.3) - 7(7.8)

시설 관리 어려움 4(9.3) - - - 4(4.4)

필요성 못 느낌 7(16.3) - - 2(16.7) 9(10.0)

무응답 3(7.0) - 6(20.7) 1(8.3) 10(11.1)

휴게
시설 
설치
가능 
기간

개월 이내3 5(11.6) 2(33.3) 10(34.5) 7(58.3) 24(26.7)

개월 이내6 2(4.7) 1(16.7) - - 3(3.3)

년 이내1 9(20.9) - 1(3.4) - 10(11.1)

년 이내2 3(7.0) 2(33.3) 2(6.9) 1(8.3) 8(8.9)

계획 없음 23(53.5) 1(16.7) 10(34.5) 4(33.3) 38(42.2)

무응답 1(2.3) - 6(20.7 - 7(7.8)

정부 
우선
지원
방안

설치 비용 25(58.1) 3(50.0) 16(55.2) 1(8.3) 45(50.0)

비품 비용 6(14.0) 1(16.7) 2(6.9) 9(75.0) 18(20.0)

공동 휴게시설 5(11.6) 1(16.7) 2(6.9) 2(16.7) 10(11.1)

법령 교육 및 홍보 2(4.7) - 1(3.4) - 3(3.3)

기타 3(7.0) 1(16.7) 2(6.9) - 6(6.7)

무응답 2(4.7) - 6(20.7) - 8(8.9)

공동 
휴게
시설 
설치 
계획

있음 17(39.5) 3(50.0) 5(17.2) 9(75.0) 34(37.8)

없음 24(55.8) 2(33.3) 18(62.1) 3(25.0) 47(52.2)

무응답 2(4.7) 1(16.7) 6(20.7) - 9(10.0)

표 휴게시설 없는 사업장< -34>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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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를 통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애로사항 조사2) 

실무자 애로사항(1) 

가 휴게시설 설치현황 및 문제점) 

보건관리대행 기관 및 건설업 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설치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주요 의견은 공통적으로 조도나 습도 비품 등 세부적인 관, 

리기준이 모호하여 준수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으며 건설업의 경우 건설현, , 

장 특성상 이동시간이 휴게시간의 를 넘지 않아야 하는 규정 준수는 거의 20%

불가능하다고 하였음

청소원 학교 미화원 은 지정된 휴게시설과 업무장소가 먼 경우가 많아 계단 ( )

아래 자체적으로 공간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세한 의견은 표 <

와 같음-35>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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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구분

설치 현황 및 문제점

공통

 조도 측정위치에 따라 값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법에 고지된 : lux , 
는 어느 위치에서 측정해야하는지 모호함 lux

 습도 법에 고지된 습도는 생각보다 맞추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비품 최소 면적 : 6m2안에 음용시설 책상과 같은 비품이 들어가지 , 

못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장 휴게시설에 따라 갈음할 수 있도록 
완화해줄 필요가 있음

 휴게시설 설치 법 시행 후 휴게시설 설치 비율이 인 미만의 50
사업장의 경우 미만 인 이상의 사업장의 경우 이상 50% , 50 90% 
설치되어 있었음

 사업장의 근로환경을 고려하고 내부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건설업

 옥외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현장에서는 접견실과 같은 행정 
공간을 리모델링하거나 개조하여 휴게시설로 만들고 있음

 원청에 협조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협력사는 
규정에 맞는 휴게시설을 설치할 능력이 되지 않고 원청이 모두 
책임지기에는 큰 부담이 됨

 년도 휴게시설 설치가이드에 예시 사진이 빠져 있어 이해하기 2022
어려움

 제 조의 의 이동시간이 휴게시간의 를 넘지 않아야 하는 94 2 20%
규정은 건설현장 특성상 불가능에 가까움

직종
청소원( )

 학교 미화원분들의 경우 지정된 휴게시설은 근무 장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계단 아래 자체적으로 공간을 만들어 휴게시간을 
가짐

표 실무자 휴게시설 설치 현황과 문제점< -35>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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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휴게시설 지원방안) 

휴게시설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공통된 의견은 환기를 공기청정기로 조절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지원물품 항목에 공기청정기를 넣거나 공간 확보, 

를 위한 임대료를 지원해달라는 것임

건설업의 경우 근로자들이 작업 공간 근처에서 휴식하기를 원하므로 그늘, 

막 등을 휴게시설로 인정해주고 의무적으로 휴게시간을 도입해달라는 제도적

인 지원과 음용시설 및 관리자 인건비 등의 휴게시설 설치 및 유지비용의 지

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표 ( -36)Ⅲ

업종
구분

지원내용

공통

제도
휴게시설 설치 관련 시행규칙에 있는 환기를 공기청정기로 
조절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 시킨 후 지원물품에 항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지원

비용지원 사업장에서 원하는 지원방안은 공간 임대료 지원, 

건설업

제도

 작업장 바로 옆 공간 그늘막 파라솔 등 을 원하며 이를 휴게시설로 ( , )
인정해줘야 함

 소규모 건설현장의 경우 규정대로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어  
공사현장은 의무적으로 일정시간 휴게시간 도입을 지정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음

비용지원
공간에 평상을 설치하면 명 정도가 동시 사용할 수 있고6x6 27 , 

음용시설 및 관리자 인건비 등이 휴게시설 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포함되므로 이에 따른 비용 지원이 필요함

표 실무자 휴게시설 설치 시 지원방안< -36>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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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애로사항(2) 

가 휴게시설 설치현황 및 문제점) 

사업주 등 경영계의 휴게시설 설치관련 애로사항에 관한 의견은 공간부족, 

환기와 습도 등 세부적인 관리기준 충족의 어려움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의 , 

책임 법적 문제 및 실효성 문제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 , 

음과 같음 표 ( -37)Ⅲ

구분 설치 현황 및 문제점

공간

 건설업의 경우 건물이 올라가고 난 후 지하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 
실정이며 공정이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동일한 장소에 휴게시설을 설치하기 
어렵고 자재를 놓을 공간도 부족한 실정이라 휴게시설 공간 확보가 어려움

 중소기업의 경우 면적 자체가 나올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설치가 , 
불가능하며 휴게시설 설치보다 과태료를 내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음, 

 수익형 건물은 공간이 곧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없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가 관건

관리기준 
세부항목

 아파트의 휴게시설은 지하공간을 활용하다보니 환기 습도 부분 충족하기가 , 
어려움

 공통 환기와 습도조건 충족 어려운 항목( ) 
 배 위에서 작업하는 조선업은 유해물질 취급 장소와의 독립성을 충족하기 

어려움 

책임소재 및 
관리

 휴게시설 비용관리와 시설관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내부적으로 적용하기 쉽지 않음  

 주택은 도급과는 다른 위임계약관계로 모든 권한이 입주자 대표에게 있고, 
관리사무소 및 경비 미화 승강기 등 용역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 ,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의 책임소지가 불분명함 

 건설업의 경우 발주처에게 의무를 주도록 해야 함 , 
 공용점유를 하고 있는 사업장일 경우에는 건물소유주에게 의무가 있어야 , 

한다고 생각함

표 경영계 휴게시설 설치 현황과 문제점 < -37>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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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휴게시설 지원방안) 

경영계 사업주 등 에서 필요로 하는 휴게시설 지원방안은 공간지원과 비용( )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휴게시설 설치 시 공사 현장의 용적률 증가 및 , 

건축법 완화와 같은 제도적인 지원과 이용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용 시에

는 휴게시설로 인정해 주는 등의 휴게시설 범위 확대를 통해 공간에 대한 지

원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비용지원에는 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 

필수항목으로 추가하여 공사금액에 포함시키거나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대상항목에 휴게시설을 포함시켜 예산을 지원해주는 등 지자체나 정부 

예산에 항목을 추가해달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공간임대 비용 유지관리비, , , 

세금 혜택 등을 통한 비용지원 방법도 거론됨 표 ( -38)Ⅲ

법적인 문제

 컨테이너 신고 실내건축 관련 임시사용법 승인 등 타법 적용이 배제되어 , 
있어 애로사항 발생

 건설업의 경우 폭발 소음 위험이 없는 곳은 지하에 휴게시설을 설치할 , , 
수밖에 없으나 지하는 법으로 인해 설치가 어려움 , 

 원 도급사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구조이므로 법조항에 대한 , 
상충관계 부분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지하에 문을 설치하면 용적률이 달라지므로 행정상 인 허가 문제 발생함․

실효성

 실제 이용 근로자를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반면 과태료를 피하기 , 
위해 기준을 충족하는 최소한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 법 
취지에 맞지 않고 실효성이 없을 수 있음

 공동휴게시설 설치의 경우 거리가 먼 사업장 산업단지에서는 실효성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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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지원내용

공간 지원

 공사 현장의 용적률 증가 등의 지원이 필요
 건축법이나 건설법 등에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내용을 

포함시켜야 함
 컨테이너를 설치와 관련된 법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함
 이용시간을 구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휴게시설로 인정을 해주었으면 함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조례 대상항목에 휴게시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
 사업장 여건상 여유 공간이 지하밖에 없는 곳은 지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함

비용 지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휴게시설 설치비용을 필수항목으로 추가하여 ( ) 
공사금액에 포함시키는 등의 방안 마련

 건설업 공사규모가 적거나 공법특성상의 이유로 공간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 ( ) 
휴게시설 임대 비용지원

 지자체 항목추가 및 정부 예산지원을 통해 설치비용 지원
 공간 재배치 비용 지원
 휴게시설 유지관리비용 지원
 세금혜택 등의 방안을 통해 지원 필요

표 경영계 휴게시설 설치 시 지원방안< -38> Ⅲ

노동계 근로자 애로사항 (3) ( ) 

가 휴게시설 설치현황 및 문제점) 

노동계는 휴게시설이 있어도 직무 특성상 이용할 수 없거나 휴게시간을 보

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며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되는 휴게시설은 , 

휴게시설로 인정하기 어렵고 공동휴게시설 뿐만 아니라 개별 휴게시설도 이

동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음

건설업 및 비제조업 취약직종 등 세부적인 업종별 휴게시설 설치 현황 및 , 

문제점은 다음과 같음 표 ( -39)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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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구분 설치 현황 및 문제점

공통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휴게시설은 휴게시설로 인정하기 
어려움

 시행규칙에 언급된 공동휴게시설 뿐만 아니라 개별 휴게시설
도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휴게시설이 있다고 해도 사용할 수 없는 분위기이거나 휴게 , 
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음.

 리모델링 공사비용 지원은 해주는 것 자체는 좋았으나 자기부, 
담금이 있다 보니 사업장에서 하지 않으려함

건설업

 공사 상황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시행규칙 조건을 현장에 
적용 할 수 없음

 그늘막의 경우 냉 난방이 되지 않는 곳은 휴게시설로 , ·
인정하기 어려움

보건업 및
사업서비스업

 의료계 쪽에서는 환자를 위한 쉴 수 있는 공간은 있으나 직원을 
위한 휴게시설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실제로 
중 대형 병원들은 직원 휴게시설이 없음ㆍ

취
약
직
종

청소원

 휴게시설을 사무직과 청소원이 함께 사용하기에는 구성원들의 
인식이 달라 어려움이 있음

 휴게시간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그 몫까지 일을 해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갈등의 요인이 발생

전화상담원

 휴게시설을 창고와 수면실로 같이 사용하여 공간이 좁기 
때문에 대부분 본인 자리에서 휴게시간을 보냄

 전기 판넬과 같은 비품이 고장 나더라도 대부분 방치함
 콜센터 인원이 많아 일부 비품 물티슈 종이컵 등 은 개인부담( , )

돌봄서비스 
종사원

 요양원 근무 돌봄 서비스 종사원의 경우 요양원에 휴게시설이 
있으나 대부분 취침공간으로 사용됨

 요양병원 근무 돌봄서비스 종사원의 경우 직무특성상 
환자에게 붙어있어야 하는 상황이라 휴게시간을 따로 가질 수 
없고 휴게시설이 존재하지 않음, 

배달원

 현재 배달종사원의 휴게시설은 따로 존재하지 않음
 직무특성상 이동 노동자 쉼터를 이용하기 어려움 
 지정된 휴게시설이 있어도 성별 분리가 되어있지 않아 쉴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

표 노동계 휴게시설 설치 현황과 문제점 < -39>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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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휴게시설 지원방안) 

노동계에서는 공간부족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기 때문에 이를 배제한 지원

방안은 실효성이 없으므로 공간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고 하였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 독립적이고 적정한 크기의 휴게시설 , 

공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음

공간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수도권 산업단지 아파트형 공장 건물 내 일정공, 

간을 공동휴게시설 설치나 여러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버스정류장 쉼터

처럼 외부에 공동휴게시설 설치하는 방안을 언급함 

비용지원에는 정부 및 지자체 등으로 확대하여 휴게시설 설치 및 비품비용

을 지원하거나 성별을 구분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데에 비용지원 등이 필요하, 

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기타 내용은 표 과 같음< -40>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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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구분

지원내용

공통

공간

 교육장 등과 분리된 독립적인 휴게공간 마련
 동시사용인원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적정크기의 휴게시설 공간 

마련
 공간이 부족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산업단

지 아파트형 공장 건물 내 일정공간을 공동휴게시설로 사용하, 
는 방안을 강구해야함

 여러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하여 버스정류장 쉼터처럼 외부에 
공동휴게시설 설치를 지원하였으면 함

제도

 공간마련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공동 기반시설이나 리모델링 지침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는 정책적인 관리지원 방안 제시
 산업단지는 용도 변경 시 문제가 되므로 규제 개선 등 관리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함
 남녀구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탈의실 구분과 관련, 

된 관리적 지원 
 명확한 관리주체 선정 및 지속적 관리

비용
지원

 남녀 구분 사업장의 경우 구분할 수 있도록 비용지원 ,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고용노동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확대하여 재정지원 필요

배달원 제도

 휴게시설 설치 공간은 지하철 모서리 오토바이 수리센터 앞 등 의자를 , 
배치하되 이를 휴게시설로 인정하였으면 함

 배달원 등 이동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쉼터 사업을 지원하거나 
카페와 같은 공용 공간을 휴게시설로 인정될 수 있도록 지원 

건설업 공간  컨테이너 안에 냉 난방이 되는 공간 지원·

표 노동계 휴게시설 설치 시 지원방안< -40>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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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노동계 경영계 종합 의견(4) , , 

간담회를 통한 실무자 노동계 경영계의 휴게시설 관련 애로사항 및 지원, , 

방안에 관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 주요 내용은 표 과 표 , < -41> <Ⅲ

와 같음-42>Ⅲ

구분 공통의견 기타의견

실무자
 공간 부족
 타 법에 의한 제재로 공간 확보 및 

조건 충족 어려움
 관리기준 세부항목 조도 습도 환기( , , ) 

준수의 어려움
 작업 공간과 휴게시설 간 거리가 

먼 사업장에서 공동휴게시설의 
실효성은 없음

 휴게시설 설치 책임 및 관리주체의 
모호함

 업무특성상 휴게시설이 없거나 
휴게시설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

 이동시간이 휴게시간의 이내로 20% 
준수해야하는 규정은 건설현장 
특성상 불가능

경영계

 건설업의 경우 공정이 계속 , 
변화하므로 현장 적용이 어려움

 작업특성상 유해물질 취급장소와의 
독립성 충족이 어려운 경우도 있음

노동계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는 
휴게시설은 휴게시설로 
인정하기 어려움

 개별 휴게시설도 이동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야 함

표 실무자 노동계 경영계 휴게시설 설치관련 애로사항  < -41> , ,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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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통의견 기타의견

실무자

 휴게시설 인정범위의 확대 그늘막 (
인정 공기청정기로 인한 환기, , 
이용시간 구분 지하 활용, )

 명확한 관리주체 선정 및 관리
 지방자치단체 예산항목 추가 및  

정부 예산 지원 조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타 법의 규제 개선 컨테이너 (
설치 용적률 증가 건축 건설 , , , 
등 를 통한 공간 지원 )

 휴게시설 임대료 지원

 음용시설 비용
 관리자 인건비 지원
 공기청정기 지원

경영계
 휴게시설 유지관리비용 지원
 세금혜택
 공간 재배치에 관한 비용 지원

노동계

 다른 용도와 분리된 공간, 
동시사용인원을 충족할 수 있는 
적정크기의 공간 제공

 성별구분 탈의실 용도구분과 , 
관련하여 관리적인 지원 및 비용지원 
필요

 공동휴게시설 설치 수도권 산업단지( , 
아파트형 공장 등)

표 실무자 노동계 경영계 휴게시설 설치관련 지원방안< -42> , ,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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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휴게시설 설치 및 지원 우수사례 벤치마킹 및 현장조사3. ‧

우수사례 사업장 1) 

제조업(1) 

휴게시설 설치 의무 도입 전부터 직원들을 위하여 휴게시설을 새로 건축하

고 있었음 상시 근로자수는 명이었으며 모든 인원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 47

는 면적으로 의자와 테이블을 구비하고 있었음 냉방 난방 습도 조명 환기. , , , , , 

음용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었으며 외관에는 휴게시설을 알 수 있는 , 

표지가 부착되어 있었음 그림 ( -7)Ⅲ

그림 제조업 우수사례 사진 [ -7] Ⅲ

건설업(2) 

상시근로자수는 명 경비원 명 포함 이었으며 건물 밖 옥외에 위치한 간35 ( 1 )

이 형태이나 환기 음용 등의 조건을 만족하고 이외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 

고 있음 그림 ( -8)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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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건설업 우수사례 사진 [ -8] Ⅲ

 

비제조업(3) 

상시근로자수는 명 경비원 명 청소미화원 명 포함 이었으며 건물 내 47 ( 4 , 16 )

지상에 위치하는 독립형 형태로 개의 휴게시설이 존재함 동시사용인원은 2 . 

명으로 인당 면적은 이며 냉방 난방 습도 조명 환기 음용 등의 15 1 3.8 , , , , , ㎡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었으며 외관에는 휴게시설을 알 수 있는 표지가 부, 

착되어 있었음 그림 ( -9)Ⅲ

그림 비제조업 우수사례 사진 [ -9] Ⅲ



연구결과. Ⅲ

111

취약직종(4) (전화상담원)

전화상담원이 상주하고 있는 위치는 지식산업센터 건물로 건물측이 공동 ,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었으며 원청에서는 상주하고 있는 회사 전, (

화상담원 가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운영되)

고 있었음 그림 ( -10)Ⅲ

그림 취약직종 전화상담원 우수사례 사진[ -10] ( ) Ⅲ

취약직종 아파트경비원(5) ( )

상시근로자수는 명이며 총 휴게시설 수는 개로 인당 면적은 임6 3 1 8.3 . ㎡

건물 내 지상에 위치하는 독립형 형태로 휴게 외 용도와 이용시간이 분리되어 

있었고 냉방 난방 습도 조명 환기 음용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음, , , , , 

그림 ( -11) Ⅲ

그림 취약직종 아파트경비원 우수사례 사진[ -11] ( )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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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직종 환경미화원(6) ( )

상시근로자수는 명이며 총 휴게시설 수는 개 이상임 동시사용인원은 145 3 . 

명이며 노사협의에 따라 설치되었음 건물 내 지상에 위치하는 독립형 형16 . 

태로 오직 휴게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었고 냉방 난방 습도 조명 환기 음용 , , , , ,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있음 그림 ( -12)Ⅲ

그림 취약직종 환경미화원 우수사례 사진[ -12] ( ) Ⅲ

문헌을 통한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2) 

(1) 한라 서해선 공구 노반신설 공사 건설업 보건관리 우수사례 발표대, 10 (㈜

회 자료집, 2020)

한라는 근로자 중심의 보건관리로 기본의 실천과 소통을 통해 건강한 삶㈜

을 유지 증진하자는 취지로 프로그램을 운영함 그 중에 쾌적· HAHA-HOHO . 

한 위생시설 및 복리후생 지원으로 혹서기 혹한기 근로자 쉼터 설치 등 옥외, 

작업 특성에 맞는 계절별 맞춤 쉼터 현장 내 개소 운영한 사례가 있음 그( 12 ) (

림 -13)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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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라 휴게시설 운영 모습[ -13] Ⅲ ㈜

(2) ㈜삼성물산 단계 건축공사 현장 건설업 보건관리 우수사례 1784 PJT 2 (

발표대회 자료집, 2020)

년 정자동 외 필지 업무시설 신축공사를 담당한 삼성물산은 2020 178-4 4

프로세스 준수를 통한 공정관리 작업 전 위험성 평가를 통한 발Safety , Risk 

굴로 안전작업 확보를 안전보건 방침으로 내세웠으며 이에 관한 중점 추진사

항 중 하나는 근로자 중심의 보건관리로서 공사 시기별 보건관리 프로그램을 

진행함 혹서기 보건관리 냉방 휴게시설 운영 안전보건 카페테리아가 운영. , , 

됨 그림 ( -14)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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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삼성물산 휴게시설 운영모습[ -14] Ⅲ ㈜

(3) ㈜ 건설 루원시티 차 현장 공사 건설업 보건관리 SK SK leaders VIEW 1 (

우수사례 발표대회 자료집, 2020)

여름철 폭염경보 기상청 경보 발령 시 옥외작업 지양 출 퇴근 (35 ~37 ) , /℃ ℃

시간 조정 외부 작업공간 그늘막 쉼터 설치 휴게시간 증설 등을 통해 온열, ( ) , 

질환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그림 ( -15)Ⅲ

그림 건설 휴게시설 운영 모습[ -15] SK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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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항철도 직업건강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자료집( , 2017)㈜

년 공항철도의 건강증진지수는 으로 대체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2017 91.3

받은 적이 있음 하지만 업무특성상 교대 근무자가 많으며 고객응대 근무를 . , , 

하는 근로자가 많아 건강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근로자들의 공황장. 

애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심리안정을 위한 힐링공간 휴게시설 아로마 공, ( ), 

간 신체 이완용 안마의자 및 수면실을 제공하고 있음 그림 , ( -16~17)Ⅲ

그림 공항철도 휴게공간[ -16] Ⅲ 그림 공항철도 건겅증진지수[ -17] Ⅲ

(5) 코리아후드써비스 근무개선을 위한 근골격계질환 예방 직업건강활동 우, (㈜

수사례 발표대회 자료집 2017)

코리아후드써비스는 냉장 및 냉동창고업을 하는 기업으로 근골격계질환 예

방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임 그 중에 휴게시설 설치는 . 

근로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현장 휴게공간 확대 개선으로 휴게공간을 

에서 으로 확대하여 쾌적한 공간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68 99㎡ ㎡

마련함 또한 사무실 휴게공간에 안마의자 설치함으로서 사무직 근로자가 가. 

장 많이 피로를 느끼는 목 어깨 허리의 근육을 풀 수 있도록 지원함 그림 , , ( Ⅲ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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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코리아후드서비스 휴게시설 [ -18] Ⅲ

확대 

그림 코리아후드서비스 [ -19] Ⅲ

휴게시설 교육장

(6) 한화에너지 군산공장 직업건강활동 우수사례 발표대회 자료집( , 2017)㈜

한화에너지는 팀별로 건강증진리더 조직을 구성하여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하고 즐거운 일터 조성을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중임 사내 . 

운동강좌 만보걷기 건강식단 제공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 뿐 아니라 보건시, , , 

설 개설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중임 그 중에 하나는 공장 내 여자 휴게시설 공. 

간 확장을 통해 여성 근로자의 근무만족도를 향상시킴 그림 ( -20)Ⅲ

그림 한화에너지 여자 휴게시설 확장[ -20]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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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을 통한 국외 우수사례 벤치마킹3) 

대학병원 사례(1) 6)

와 University Hospitals Sussex NHS Foundation Trust Newcastle H

는 야간 근무 교대 근무 근로자의 휴게시설 이용과 피로도ospitals Charity , 

의 관련성을 보기위해 가 진행된 년부터 병원의 의료인 전용 COVID-19 2020

휴식공간을 개선하기 위해 투자함 그림 ( -23)Ⅲ

  

그림 뉴캐슬 병원 휴게시설 이용 모습[ -23] Ⅲ

싱가포르 청소부 근로자 지원(2) 7)

싱가포르의 청소부 근로자는 쓰레기통 옆이나 복도에 휴식공간에서 휴식을 

취하고 일부 근로자는 건물의 비상구 주차장 창고에서 식사를 때우기도 함, , , 

그림 이를 보고 싱가포르의 싱가포르 노동( -24) Ministry of Manpower(Ⅲ

부 싱가포르 노동연합), Singapore National Employers Federation( ), NT

싱가포르 노동조합총회 에서 의견을 받아들여 노동자의 휴게공간을 지원UC( )

함 표 ( -43)Ⅲ

6) https://www.uhsussex.nhs.uk/trust-charities-invest-more-than-350000-into-st
aff-rest-areas-during-the-pandemic/

7) https://www.labourbeat.org/news/proper-rest-areas-outsourced-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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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휴게시설 위치 
근로자 외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곳으로 식사나 휴식 취하기에  

적당한 공간

휴게시설 시설 용대 소지품 보관이 가능한 개인 사물함 식사 가능한 테이블 , , 

환경
날씨에 상관없이 쉴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통풍이 잘 되는 , 
곳 냉방시설이 필수는 아니지만 환기팬이 있어야 함, 

표 싱가포르 노동부 근로자 지원내용< -43> Ⅲ

그림 싱가포르 청소노동자의 휴게시설[ -24] Ⅲ

싱가포르 협력업체 경비 청소 조경 시설관리 근로자의 휴식공간(3) , , , (rest 

에 대한 권장사항area) (2019)

싱가포르 노동부 전국노동조합총회(Ministry of Manpower), (National 

국립경영자총협회Trades Union Congress), (Singapore National 

의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그림 Employers Federation) ( -44)(Ⅲ Ⅲ

-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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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작업장 내 또는 근처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함

협력업체 전용 휴식공간 또는 원청 직원과 공동 사용- 
 휴식공간의 고려사항 

위치1) 
사생활이 보호되는 구역 그렇지 않을 경우 표지판 등을 이용하여 휴식 공간 - 

표시
접근하기 쉬운 곳 거리가 가까운 곳 경사로를 올라가야 되는 경우 등은 - ( , 

피함)
시설2) 

사물함- 
식수이용 가능 수돗물 주전자 낸 온수 디스펜서- ( , , / )
이용 가능한 전기 콘센트- 
환경3) 

비와 태양으로부터 보호- 
적절한 환기 팬 배기팬 에어컨- ( , , )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작업자수의 좌석과 테이블이 있는 충분히 큰 공간- 
적절한 조명- 
안전 차량통행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입구 화학물질 낙하물 감전- ( , , , , 

미끄러짐 넘어짐 낙상 위험에 노출되지 않은 장소, , )
청결 해중 방제- ( )
소음에 노출되지 않아야 함- 

 공간 제약으로 지정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최소한 
다음 시설은 제공해야 함

사물함- 
식수이용 가능 수돗물 주전자 낸 온수 디스펜서- ( , , / )

 휴식공간 설치 시 근로자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함
 지정된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근로자에게 알려야 함 공동 휴식공간인 . 

경우 원 하청 근로자에게 이 사실을 모두 알리거나 표시판을 부착해야 함‧

 노사가 휴식빈도 기간 공동 사용 등에 대해 동의해야 함, , 
 휴식공간이 건축법이나 소방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함
 작업장을 임대한 경우 건물주와 휴게 공간 제공관련 계약을 할 수 있음
 신축건물 및 리모델링 공사 시 건물주는 휴게공간 계획 및 설계를 포함해야 됨
 임대 사업장이 여러 명일 경우 건물주는 공용 휴식공간 제공을 고려 할 수 있음

표 싱가포르 노동부 합의사항< -44>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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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싱가포르 청소노동자의 [ -25] Ⅲ

휴게시설

그림 싱가포르 청소노동자의 별도 [ -26] Ⅲ

공간

뉴욕주 뉴스가판대를 배달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로 전환하는 (4) , 

프로젝트 시작Schumer-Adams 8)

상원의원과 시장은 년 월 현재 비어Chuck Schumer Eric Adams 22 10

있는 뉴스가판대를 활용해 휴대폰 충전소를 포함한 음식배달노동자들이 스스

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함 약 명의 앱 . 65,000

기반 음식배달노동자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시 소유의 신문가판대를 임시

휴게소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노동자는 전기자전거와 휴대폰을 충전하는 것

을 포함해 더위나 추위를 피할 수 있을 것임 시장은 음식배달. Eric Adams ‘

노동자들의 휴게실은 필수서비스이며 노동자가 필요한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는지 계속 확인할 것 이라고 함’

8) https://www.thecity.nyc/work/2022/10/3/23385709/delivery-workers-rest-stop
s-newsstands-schumer-ad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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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초콜릿 제조업체 휴게시설(5) 9)

은 벨기에에 위치하고 있는 초콜릿 제조업체로 직원들이 Barry Callebaut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를 설계함

휴게시설에 데이터에 따라 내부 기후를 모니터링하고 자동으로 조절되는  

센서와 산소 발생 설비를 설치하였고 조명 실내공기질 실내 온도 소음 수, , , , 

준에 투자를 함 

미국 휴게시설(6) Clifton Park 10)

미국 올버니 북쪽에 위치한 휴게시설은 재건축된 시설로서 트clifton park 

럭 운전자에 대한 휴게시설 식수대 실내자판기 전화 경찰청이 존재하고 있음, , , , 

9) https://www.officeinspiration.com/en/offices/barry-callebaut-zuerich/
10) https://highways.dot.gov/public-roads/marchapril-2000/safe-place-rest

그림 [ -Ⅲ 27 초콜릿 제조업체 내부 휴게시설 ] 

그림 [ -Ⅲ 28 트럭 운전자 ] 휴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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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원제도 조례4) ( )

이동노동자 쉼터 관련 조례 표 (1) ( -45)  Ⅲ

가 경기도 광주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조례 ) (2022.08.17.)

 제 조 목적 이 조례는 1 ( ) 「  근로복지기본법 제 조 및 제 조28 29」 에 따른 이

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 ( ) . 

이동노동자 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1. “ ” , , 

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 

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동노동자 쉼터 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2. “ ”

말한다.

 제 조 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4 ( ) .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1. 

 제 조 쉼터의 운영 시장은 쉼터를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5 ( ) ①  

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되 이동노동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 

이동노동자가 안전하게 시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 ② 

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

나 광주광역시 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 조 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 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노1 ( ) 28「 」 

동자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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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동자 란 택배 배달 대리운전 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1. “ ” , , 

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 

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노동자쉼터 란 이동노동자 및 산단. 3. “ ”

노동자의 휴게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 조 노동자쉼터의 설치 운영4 ( · )

광주광역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은 이동노동자 및 산단노동자의 ( “ ” )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동자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시장은 제 항에 따라 노동자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 및 산1② 

단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관내 주요 거점에 입지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사업명 이동노동자 달빛쉼터 개소 그림 : ( -29)Ⅲ

그림 광주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 -29] Ⅲ

 근거 광주광역시 노동자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020.04.01.)「 」 

 사업대상 대리기사 택배 퀵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이동노동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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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비 백만원 년 예산 백만원 인건비 백만원: - 150 , 2018 : 120 ( 61 , 

시설운영비 백만원61 )

 사업내용 남녀 전용 휴게실 교육 회의실 탕비실 마련: , · , 

다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조례) (2020-12-29)

 제 조 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1 ( )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동2 ( ) . 1. “ 

노동자 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 , , 

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동노동자 쉼터 란 대전광역시가 이동. 2. “ ”

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

다.

 제 조 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동노동자의 4 ( ) . 1.  

휴식 및 무더위 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

라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제 조 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1 ( ) 

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동2 ( ) . 1. "

노동자 란 학습지 교사 택배 배달 대리운전 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의 " , , ,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

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동노동자 쉼터 란 이동노동자의 휴. 2. " "

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 조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운영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6 ( · ) ① 

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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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휴식 휴게 및 대기공간 제공· . 1. , 

마 울산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 

 제 조 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에 필1 ( ) 

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 란 집배원 대리운전기사 택배기2 ( ) " " , , 

사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 , 

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제 조 이동노동자 쉼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5 ( ) ① 

노동자 쉼터 이하 쉼터 라 한다 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동노동( " " ) · .  1. 

자의 휴식 및 무더위 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

바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2021.11. 23.)

 제 조 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쉼터 설치 등 노동환경 개선에 필1 ( ) 

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 ) .

이동노동자 란 집배원 대리운전기사 택배 퀵서비스 기사 등 배달1. " " , , ·

종사자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주, 

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동노동자 쉼터 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의 기능2. " "

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 조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도지사는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5 ( ) ①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 이하 쉼터 라 ( " "

한다 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 한파 등)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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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

 관련사업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 및 확대 조성: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 (2021.11.23.)「 」

 사업대상 대리기사 퀵서비스 택배 학습지교사 등 개 업종 특수형: , , , 9

태근로자

 사업비 백만원 년 예산 혼디쉼팡 확대 조성 개소 제주: 500 2022 : 2 (

시 서귀포시 백만원 사업내용 사무실 남녀휴게실 상1, 1) / 1,043  : , , 

담실 교육실 마련 그림 , ( -30)Ⅲ

그림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30] Ⅲ

사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1 ( )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기능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동노동자4 ( ) . 1. 

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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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1 ( )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동노동자 란 퀵서비스기사 택배기사 배. 1. " " , , 

달대행기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동노동자 쉼터 란 . 2. " "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써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자 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조 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1 ( ) 

규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이동노동자 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2 ( ) " " , ,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제 조 설치 및 기능 여수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은 이동노동자의 복3 ( ) ( " " )① 

지 증진 등을 위하여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 . ② 

호와 같다 이동노동자의 휴식 소통 및 사무 공간 제공. 1. ·

차 천안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1 ( ) 

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동 노동자의 권익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2 ( ) . 1. "

동 노동자 란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택배 배달기사 등과 같이 직업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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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상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쉼터 란 이동 노동자의 휴식과 복지 공간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공간2. " "

을 말한다.

 제 조 시장의 책무 천안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은 이동 노동자의 3 ( ) ( " " )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쉼터의 효

율적인 설치와 관리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 조 쉼터의 설치 시장은 이동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4 ( ) ① 

진 등을 위한 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쉼터는 천안시 관내에 시· . ② 

장이 지정하는 곳에 설치하되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별에 따라 휴, 

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

다.

 제 조 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5 ( ) .  

휴식 대기 및 소통 공간1. ·

카 김해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조례) (2021.05.21.)

 제 조 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1 ( )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2 ( ) . 1.  

이동노동자 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 ” , ,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 

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동노동자 쉼터 이하 쉼터 라 한. 2. “ ( “ ”

다 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

다. 

 제 조 이동노동자 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4 (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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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타 창원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1 ( ) 

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과 노동조건을 개선

하고 노동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동2 ( ) . 1. "

노동자 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배달기사 등과 같이 " , , ,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 

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이하 . 2. " "( "

지원센터 라 한다 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복지 및 노동권익 증진 기능을 " ) ·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 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휴식 및 소4 ( ) . 1. 

통 공간 제공

파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 

 제 조 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1 ( )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사업주의 이동노동자 보호 사업주는 이동노동자의 안전한 노동환5 ( ) 

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하 광양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제 조 목적 이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1 ( ) 

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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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조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운영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6 ( · ) ① 

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

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휴식 휴게 및 대기공간 제공· . 1. , 

순번 구분 조례명

1 경기도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
광주

광역시
광주광역시 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3
대전

광역시
대전광역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4
부산

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5
대구

광역시
대구광역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6
울산

광역시
울산광역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

7
제주

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8
서울시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
서울시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0 여수시 여수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1 천안시 천안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1 김해시 김해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13 창원시 창원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4 청주시 청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

15 광양시 광양시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표 이동노동자조례 < -45>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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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례 

경기도

 경기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운영 매뉴얼
사업비 당 천원 신축 최대 억원 리모델링 - :  1 1,250 , : 10 / ㎡ 
최대 억원: 3
쉼터 설치 후 억원 년 년간 지원- 0.1 ( ) 2
평당 천원 천원 4,125 = 1,250 × 3.3※ ㎡
지원한도 내에서 설치면적에 따라 지원※ 
신축 건물 매입도 신축에 준해서 지원 리모델링 건물임대 ( ), (※ 

등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광주광역시

 이동노동자 달빛쉼터 개소
대상 대리기사 택배 퀵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 : , , , , 

이동노동자
사업비 백만원- : 150 , 

년 예산 백만원 인건비 백만원 시설운영비 2018 : 120 ( 61 , ※ 
백만원61 )
지원내용 남녀 전용 휴게실 교육 회의실 탕비실 마련- : , · , 

대전11)

 대덕구 이동근로자 쉼터
면적 규모- : 189㎡ 
지원내용 다목적홀과 휴게실 사무실 등의 공간조성예정- : , 
사업비 억 원- : 3

부산
 부산광역시 노동정책 기본계획

중간지원조직 강화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확대- 17. ③ 
년 억 년 억원 투자계획: 2022 3 2023 5

대구12)

 달구벌 이동노동자 쉼터
면적 - : 159.5 ㎡
지원내용 안마의자 여성휴게시설 커뮤니티실 상담실 - : TV, , , , 

등 
사업비 억원- : 3

울산 남구13)

 무거삼거리 일원 쉼터
면적 - 127.45㎡
지원내용 야외 쉼터와 화장실 흡연부스 조성- : , 

 삼산동 시외버스터미널 일원 쉼터
면적 - 80.2㎡
지원내용 야외 휴게 벤치 시설과 흡연부스 조성- : 
두 곳 관련 지원예산 총 억원의 예산- : 2
지원기간 월 월- : 5 ~7

표 지자체별 사업내용 < -46>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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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658558
12) http://m.naeil.com/m news view.php?id art=407405
13) http://www.gecpo.org/177573
14) https://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6524
15) https://cdn.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648

지역 사례 

제주도

 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 및 확대 조성
대상 대리기사 퀵서비스 택배 학습지교사 등 개 업종에 - : , , , 9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자
사업비- (2022) :
혼디쉼팡 확대 조성 개소 제주시 만원- 2 / (500 ), 

서귀포 백만원(1,043 )
지원내용 사무실 남녀휴게실 상담실 교육실 마련- : , , , 

창원14)

 도내 이동노동자 쉽터 개소
대상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학습지교사 등- : , , , 
사업비 억 천만원- : 1 5
지원내용 휴게공간 회의실 상담실 사무실 휴대전화 - : , , , , 

충전기 마사지기 안마기 컴퓨터 등, , , 

김해15)

 김해 이동노동자 쉼터 개소
대청동 부근 쉼터 개소 - 
대상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 , , , , 

학습지교사 
사업비 억 원- : 4
지원대상 휴대폰 충전기 컴퓨터 안마의자 탕비실- : , , , , 

여성전용휴게시설 노동 법률 등 프로그램, 

여수

 택배기사 이동노동자 쉼터 개소( ) 
학동 소재 - 
면적 약 평- : 212 ( 64 )㎡
사업대상 안마의자 실내 - : , 

휴식공간 여성휴게실 회의실 화장실 갖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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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국토교통부(2) ( )

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종합계획)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조의 에 따라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46 2「 」

보과에서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확충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화물차 교통

사고 예방 운전자의 근로 여건 개선 등을 도모하도록 운송경로 및 물류거점, 

에 화물차 휴게소를 확충하고자 년 단위로 시행함 그림 5 ( -31) Ⅲ

제 차 종합계획을 실시한 결과 운전자에게 필요한 휴게시설을 제공하3

여 교통사고 저감 등에 기여한 바가 있음 따라서 제 차 계획4

에서는 계획기간 내 단계별 목표달성이 가능한 지점을 중(2020~2024)

심으로 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시급성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투자우선, 

순위를 수립함

권역 지역
대표구간

비고
구간명 도로명

부산 강서구 가락 대동IC~ 국지도69
감사원 지적 및 
화물차 교통사고 
빈번지역

대전 대덕구 청원 대전IC~ 일반국도17
인근 휴게시설과 
이격거리 과다

울산 울주군 양산 울산~ 일반국도31
화물차 교통사고 
빈번지역

경기

용인시 처인구( ) 고삼 남사∼ 일반국도45 화물차 통행량 과다

이천시 양지 이천∼ 일반국도42
인근 휴게시설과 
이격거리 과다

충남 아산시 성환 음봉∼ 일반국도43 화물차 통행량 과다

경북 경주시 포항 안강~ 일반국도28
화물차 교통사고 
빈번지역

표 경기 대전 충남 등에 개소 건설< -47> , , 7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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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년 년 간 화물차 휴게소 개소 건설 개소 휴게기능 5 (2020~2024 ) 12 ( 7 , 

확충 개소 공영차고지 개소 등 총 개소를 확충할 계획임 표 5 ), 30 42 ( Ⅲ

-47~48)

그림 수립계획의 기본방향[ -31] Ⅲ

노 선 구 간 휴게소명 방향( ) 선정 사유

순천완주선
서남원 IC ∼ 
구례화엄사 IC

춘향 전주( ), 
춘향 광양( )

노선 내 화물차 
휴게소 부재

당진영덕선 청주 문의 JCT IC∼ 
문의 상주( ), 
문의 청원( )

노선 내 화물차 
휴게소 부재

평택시흥선
서평택 군자 JCT ∼ 

JCT
송산포도 양방향( )

노선 내 화물차 
휴게소 부재

표 고속도로 개 노선 개소의 휴게기능 확충< -48> 3 5Ⅲ



136

경기도 공동주택관리 및 지원조례(3)  

가 조례 ) 

 제 조4

도지사는 법 제 조제 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85 1①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동주택관리 관련 시범사업 및 선도사업1. 

사용검사일로부터 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및 부대2. 15 ·

복리시설의 보수 개량 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나 관련 사업) 

사업명 파주시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 

 관련근거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조례 조 파주시 공동주: 4 , 

택 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 조 5

 사업기간 선정일 : ~ 2022.11.30.

 지원규모 총 개소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소 청소노동자 휴게: 6 ( 3 , 

시설 개소3 )

 지원예산 공동주택 단지 경비 및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각 최대 만원 : 500

 사업내용 파주시 관내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사업 : 

사업명 안양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사업 공고 : ○ 

 관련근거 지방재정법 제 조 경기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 조 : 17 , 4

 공모대상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대상 아파트 : 

 공모기간 약 일: 2021.01.29. ~ 2021.02.26.( 29 )

 지원예산 개소당 만원 총 천원 범위 내: 500 , 6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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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화성시 아파트단지 경비 및 청소원 휴게시설 지원: ○ 

 지원예산 억 만원 개소 당 최대 만원 관내 아파트 단: 2 5000 , 1 500 , 

지 개소 지원50

 신청기간 : 2022.03.21. ~ 2022.04.22

 세부 지원항목 휴게시설 구조물 샤워시설 도배 장판 등 시설 개: , , , 

보수비 에어컨 소파 정수기 등 비품 구입 및 교체비 , , , 

서울특별시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4) 

 제 조 모범 매뉴얼의 배포10 ( )

서울시는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위해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와 ① 

서울시 계약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를 

위한 기관 유형별 모범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이 때 . 

모범 매뉴얼은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각 기관이 마련할 감정노. 2. 

동 종사자 휴게시설의 위치 규모 이용수칙, , 

 제 조 기관 내 휴게시설 서울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사업장 내에 12 ( ) 

감정노동 종사자의 접근이 용이한 장소에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감정노동 종사자가 

금지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

련하여야 한다.

 제 조 예산의 지원22 ( )

시장은 서울시에 소재한 사업장에 대하여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② 

를 위한 교육의 실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 보호를 위한 기관별 매, 

뉴얼 작성 휴게시설의 설치 안내문의 부착 등 감정노동 종사자의 , ,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를 실시하는 경우에 예, 

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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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원 근로자 휴게 공간 재구조화하여 휴게권 보장(5)  , (2021.10.)16) 

근로자 인당 휴게면적은 평균 에서 로 확대  - 1 2.2 3.4㎡ ㎡

지하에 있던 휴게실을 자연광이 있는 지상 시설로 이동  - 

창고와 휴게실이 구분 없이 사용됐던 공간은 용도별로 시설을 분  - 

리 바닥 꺼짐 등 노후화된 시설은 리모델링 등을 통해 개선 외부가림막 , 

설치로 사생활 보호 가벼운 운동이 가능한 야외 공간 마련, 

(6) 하동군 공공부문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관리규정 시행 ( 2022.06.08.)

 제 조 목적 이 규정은 하동군 청소노동자 공무직 및 파견용역 노1 ( ) (

동자 등 의 휴게시설의 )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조 정의 이 규정에서 휴게시설 이라 함은 노동자가 신체적 피2 ( ) “ ”

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옥내휴게실 뿐 아니라 옥외에 설치한 그늘막 등 휴게공(

간도 포함 을 말한다) .

 제 조 이용시간 청소노동자는 근무 전 후와 근무시간이 시간인 3 ( ) · 4

경우 분 이상 시간인 경우 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갖으며 휴30 , 8 1

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 조 이용원칙 청소노동자는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4 ( ) 

으며 가급적 직원 휴게실과 구분하여 설치하되 구분하여 설치가 , , 

어려울 경우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제 조 위치5 ( )

휴게시설은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작업공간과 인접한 곳에 유해, ① 

물질 취급 장소와는 격리된 곳에 설치한다 옥상 및 지하는 옥내. ② 

16) https://news.seoul.go.kr/env/archives/514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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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악취 등 환경이 열악하므로 가급적 지상에 설치하되 제 조 및 · , 7

제 조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으며 공기청정기 등 8 , 

환경개선을 위한 비품을 설치한다 관리해야 할 공간이 큰 경우 . ③ 

거점별로 설치하며 고객 휴게시설과 별도로 설치한다, .

 제 조 규모6 ( )

휴게시설은 노동자 수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① 

도록 적정한 면적과 개수를 확보한다.

명당 이상 최소면적은 의자와 탁자를 포함하여 를 1 1.5 , 6② ㎡ ㎡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다만 대규모 사업장에서 일시에 휴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동, ③ 

시 사용자 수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휴게시

설의 적정한 면적과 숫자 등을 노사 간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제 조 온 습도 환경7 ( · )

쾌적한 옥내 환경을 위한 냉 난방 시설 및 환기시설을 마련한다· .① 

휴게시설은 적정온도를 유지 여름 겨울 하( 20~28 , 18~22 )② ℃ ℃

며 습도는 유지한다, 50~55% .

바닥을 좌식으로 설치할 경우 난방시설을 설치 예 전기장판( : , ③ 

온돌 등 한다) . 

 제 조 조명 및 소음 환경8 ( )

조명은 심리적 정서, ① 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조명은 자연채광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내외를 권장, 100~200Lux ② 

한다.

휴게공간 내 소음 허용기준으로 이하 유지를 권장한다50 .③ ㏈

 제 조 마감재9 ( )

휴게시설은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내화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① 

며 내진성 내마모성 내수성 내방충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한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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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더럽혀지지 않고 청소가 쉽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재료를 , , ② 

사용한다.

 제 조 가구 및 비품10 ( )

휴게시설은 소파 등받이가 있는 의자 탁자 등을 설치하며 야간 , , , ① 

작업자를 위한 침대 침구류 등을 비치한다, .

물이나 간단한 차 화장지 수건 등을 비치하며 생활가전 제품, , , ② 

냉장고 냉온풍기 정온수기 등 을 설치한다 다만 냉장고 정온수( , , ) . , 

기와 같은 생활가전 제품은 휴게시설 인접 공유 공간 복도 주방 ( , 

등 에 설치되어 있어 이용의 불편함이 없을 경우 휴게시설 내에 추)

가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업무특성상 필요한 경우 개인사물함과 신발장을 구비한다.③ 

 제 조 관리11 ( )

휴게시설은 업무특성상 환복 등이 필요한 경우 남녀로 구분하여 ① 

설치하고 기자재 청소도구 수납공간은 별도로 확보한다, , , .

주기적으로 청소하고 소독이나 세탁을 실시한다, .② 

휴게시설 담당부서 및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담당자는 , ③ 

매월 별표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할 경우 개, 

선한다.

정기적으로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휴게시설 이용의 불④ 

편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제 조 기타 이외에 필요에 따라 노동자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12 ( )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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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규정(7) 

가 무안군 안전보건관리 규정) 

 제 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36 ( )

군청은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③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군청은 제 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3④ 

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

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 ,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단양군 안전보건 관리 규정) 

 제 조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31 2( )

군수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③ 

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이 경우 , 

휴게시설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

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 항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3④ 「

준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시행 ) ( 2022.10.04)

 제 조 휴게시설의 설치34 ( )

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① 

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

다. 

관리책임자는 제 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1 , , ② 

온도 조명 등 시행규칙 제 조의 에서 정하는 설치 관리기준을 준19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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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하여야 한다.

라 영천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시행 ( ) ( 2022.10.21.)

 제 조 휴게시설의 설치37 ( )

시장은 근로자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 . ① 

같다 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영 제 조의 에서 96 2②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 항에 따라 휴게시설1

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규칙 별표 의 를 준수, , , 21 2

하여야 한다.

마 과천시 안전보건관리규정( ) 

 제 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32 ( )

시장은 근로자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③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

야 하며 이 경우 휴게시설은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 

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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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조례(8) 

건축법 제 조제 항 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은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15 5 3

용 가설건축물 및 공작물이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는 건축 조례에서 

명시하는 가설건축물일 경우 축조신고 후 설치가 가능하며 각 지자체별 건축 , 

조례의 주요 내용은 표 와 같음< -49>Ⅲ

지역
수( )

근거
건축조례( )

용도 및 대상
구조 

및 면적

강원도
(4)

평창군, 
삼척시,
영월군, 
속초시

 판매 휴식 및 운동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 
천막 구조물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간이 휴식용 
건축물 

 연면적 합계가 :
제곱미터 200

미만

경기도*

(17)

고양 과천, , 
광명 광주, , 

군포, 
동두천, 

성남 안성, , 
안양 여주, , 
연천 영평, , 
오산 의왕, , 
이천 평택, , 

포천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50~150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계획승인 공동주택 포함( )

 휴게 경비시설‧

 층에 설치하는 조립식 구조로서 연면적 1
제곱미터 이하100

 휴게공간을 위한 외벽이 없는 정자형태의 
연면적 제곱미터 이하인 비상업용 20
건축물 

 면적
: 20~30 
제곱미터 이하

 구조 및 재질 : 
컨테이너 및 
경량 철골조

경상도
(3)

부산광역시, 
양산시, 
영주시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 경비용·

 공장부지 내에 설치하는 경량 또는 컨테이
너 구조 등의 직원휴게소 및 간이식당

 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 청소 50 ㆍ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구조 :
조립식

 연면적 : 
합계50
제곱미터 이하

표 지자체별 건축 조례< -49>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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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 )

근거
건축조례( )

용도 및 대상
구조 

및 면적

서울
(1)

서울특별시
 신고에 따라 착공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 경비 등 시설: .

 구조: 
조립식

 면적:
제곱미터이30

하 및 층과 1
옥상 설치 불가

인천
(1)

부천시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사업승인 공동주택 포함( ),
 용도 휴게 및 경비시설: 

 구조:
조립식

 면적:
제곱미터이20

하

전라도
(8)

강진군, 
곡성군, 
구례군, 
영광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화순군

 거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휴게 휴·
식시설이나 주차시설의 햇볕 또는 빗물막이 , 
구조물

 컨테이너 또는 조립식 구조로 된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 경비원 미화원 휴게소  ( , ) 

-

제주도
(1)

제주
특별자치도

 선거기간동안 사용되는 임시사무실 버스, 
시 종점에 설치하는 기사 휴게시설.ㆍ
다만 건축물의 옥상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 
다. 

-

충청도
(2)

보령시
아산시,

 공동주택 단지에 설치하는 야외휴게시설
 야외휴게시설 파고라 정자 등 기타 이와 유( ·

사한 것) 

 연면적 
제곱미터 50

이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의 연장은 제한 없음* : 



연구결과. Ⅲ

145

지원방안4. 

휴게시설 실태 조사 및 간담회 결과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지원방, 

안을 공간 지원 비품 설비지원 비용 지원 제도적 지원 네 가지로 분류하였, · , , 

음 

공간 지원1) 

공간이 없는 사업장에 대한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제공(1) , 

 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휴게시설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이60% 

상이 공간부족이었으며 별도의 공간이 없는 경우 컨테이너를 개조한 , 

휴게시설 사례가 많았음 

 건설현장과 같이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고 공정에 따라 환경이 변

하는 사업장에서는 휴게시설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이동 조·

립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간이 부족한 사업

장에 대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컨테이너 등에 대한 설치는 건축법 등의 제도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노

후거점산업단지의 경우 표 의 근거에 따라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50Ⅲ

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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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내용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의 경쟁
력강화사업 중 산업안전보건법 “
제 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시11
설의 설치 운영 사업 이 해당됨”ㆍ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
한 특별법관련법 제 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15 ( ㆍ
허가 등의 의제 항 호에 건축법 제 조에 ) 20 11① 「 」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건축신고, 14 ,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항16 ㆍ
의 변경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 20
가 신고 같은 법 제 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 29ㆍ
은 법 제 조제 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 신고83 1

표 노후거점산업단지 지원내용< -50> Ⅲ

성별구분 및 용도구분을 위한 칸막이 제공(2) 

 공간 부족으로 인해 많은 사업장이 탈의실이나 물품보관실 등의 용

도와 함께 휴게시설을 사용하고 있었고 휴게전용으로만 사용되는 

휴게시설이 있는 곳은 에 불과함53%

 따라서 용도별 구분 시 휴게시설 적정면적이 나올 수 있다면 성별 , 

및 용도 구분을 위한 칸막이를 제공하여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공동 휴게시설 설치 (3) 

 수도권 산업단지나 아파트형 공장 등에 거주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

우에는 건물 내 일부 공간을 휴게시설로 마련하여 공동으로 이용,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휴게시설 인정 범위 확대(4) 

 공간 부족으로 다른 용도와의 사용이 불가피하여 휴게시간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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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별 사용 시간을 명확히 분리하여 사용할 경우 휴게시설의 기, 

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갈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간 지원함

비품 설비 지원2) ·

본 연구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방안에 대해 조사한 결과, 

취약직종에서는 비품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실태조, 

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리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항목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휴게시설 표지 제공(1) 

 휴게시설 실태조사 결과 모든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 

항목이 표지 부착이었으므로 휴게시설 표지판에 대한 제공이 필요

환기설비 지원(2) 

 본 연구에서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경우 지하에 휴게시설이 위치

한 경우가 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취약직종에 비해 환기 43.8% , 

기능이 부족하였고 소규모 제조업 및 비제조업 사업장에서도 환기 

기능의 충족이 다른 항목에 비해 적었음

 서울시 청소근로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 ’ 

인 에서는 화장실 및 주방이 한 공간에 있거나 지하실에 위치한 (2014)

경우 환기를 위한 창이나 기계식 환기설비를 갖추도록 권고하고 있음

 따라서 지하 공간에 위치한 휴게시설에 대해 적절한 형태의 환기 

설비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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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 및 습도 관련 비품지원(3) 

 실태조사 결과 조명과 습도유지 기능 항목에 대한 충족비율이 낮았고 ,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에서 조도 와 습도 관(100~200 lux) (50~55%) 

리기준을 충족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음

 따라서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자동조도조절기 조광기 블라인( ), 

드 등의 지원이 필요하며 습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에어컨 제습기 가, , , 

습기 습도조절장치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기타 비품에 관한 지원(4) 

 정혜선 등 의 연구에서 휴게시설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휴게시설 (2017) , 

설치 비품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으며 필요한 시설비품은 에어컨, 

정수기 의자 탁자 냉장고 환기시설 소파 등이었음 표 , , , , , ( -51)Ⅲ

설문대상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 필요한 시설 비품

원청 관리자 설치 비품
의자 에어컨, , 
정수기 탁자, 

원청 근로자 설치 비품
에어컨 의자, , 
정수기 탁자, ,
소파 냉장고, 

협력업체 관리자
휴게시설의의 면적, 

환기
정수기 에어컨, , 
의자 환기시설, 

협력업체 근로자
설치비품 면적, , 

소음 환기, 
에어컨 정수기, , 
의자 냉장고, 

표 휴게시설 사용자가 응답한 휴게시설 만족도  < -51>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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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취약직종에서 비품비용 지원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 

게 나타났고 관리 기준의 충족이 부족한 항목과 선행연구 등을 고

려해 볼 때 에어컨 냉 난방 과 음용설비 정수기 등 제공이 우선적, ( · ) ( ) 

으로 필요함

 한편 냉방설비의 지원을 통해 충족비율이 적었던 습도기능 항목도 ,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비용 지원3) 

휴게시설 설치비용 및 임대료 지원 (1) 

 본 연구에서 휴게시설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의 우선지원 

항목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상이 설치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 50% 

였고 경영계와 실무자 노동계 간담회에서도 공통적으로 비용지원에 대, 

한 요구가 많았음

 따라서 휴게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과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공간에 대한 임대료 지원이 필요함

휴게시설 유지 관리 비용 지원(2) ·

 사용용도와 성별을 구분하기 위해 공간을 재배치하거나 관리자 인

건비 및 비품 구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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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지원 관리적 지원4) ( )

노동자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와의 협력(1) ·

 일부 지자체에서 이동 노동자 택배 배달 대리운전 종사자 학습지 ( , , , 

교사 와 산단 노동자 광주광역시 의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조례) ( ) , 

를 통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대하여 다

양한 지자체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와 관련된 법 개정을 위한 노력(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의 경우 규정 개정 으(2002.1.7.)「 」

로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개정이후 건설된 공동주택의 경우 별도, 

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그림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 -32) ·Ⅲ

해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조례 대상항목에 휴게시설을 포함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

그림 공동주택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32]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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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의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제 호 에 따라 산업안전, ( 2022-043 )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이 일부 개정되어 휴게시설이 설치된 

경우 휴게시설의 온도 조명 설치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비를 , , ·

사용할 수 있으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비품 구매 

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함

 컨테이너 및 조립식 구조물 등은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공사, 

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이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

는 건축 조례에서 명시하는 가설건축물에 해당될 때에만 신고 후 설치

가 가능하며 대부분의 건축 조례에서는 공동주택의 근로자 근무환경 ,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용도로 가설건축물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건설현

장과 일부 취약직종 아파트경비원 환경미화원 에 대해서만 가설건축물 ( , )

설치가 가능할 수 있음

 표 과 같이 일부 지자체 건축 조례에서는 공동주택 근로자 휴게< -52>Ⅲ

시설용도의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존치기간 연장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건축 조례에서는 존치기간이 년 이내이거나 3

존치기간 연장이 제한적이며 가설건축물은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 , , 

간선공급설비의 설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휴게시설 설치 관리기준을 ㆍ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 

하여 법규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고 휴게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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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조항 내용

제 조 가설건축물20 ( ) 
제 항제 호2 5

영 제 조제 항제 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15 5 16 “ ”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생 략 - -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 경비 5. ㆍ

등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생 략 - -

제 조 가설건축물20 ( ) 
제 항제 호3 3

영 제 조제 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15 7 “
만큼 존치기간 연장 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생 략 - -
제 항제 호 제 호 및 3. 2 1 , 2 제 호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제한없음5 : 

표 안양시 건축 조례 주요내용 예시< -52> (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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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Ⅳ

주요결과1. 

실태조사1) 

휴게시설 현황(1) 

 이상의 휴게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사업장이 였으6 85.4%㎡ 

나 다른 용도와 함께 사용하지 않고 휴게전용으로만 사용되는 휴게

시설이 있는 곳은 로 조사됨53.2%

 업종별로 규모가 클수록 공사금액이 클수록 휴게시설을 휴게전용 ,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휴게 목적 이외의 용도로 , 

제조업은 탈의실 건설업은 회의실과 물품보관실 비제조업은 회의, , 

실과 탈의실로 주로 사용되었고 직종별로 전화상담원 및 텔레마케, 

터는 식당 아파트경비원 및 건물경비원과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은 , 

탈의실과 물품보관실로 함께 사용되었음

 휴게시설은 대부분 건물 내 지상에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었으나, 

건설업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건물 밖 옥외 또는 시공 중인 구, 

조물에 많이 설치되어 있었고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은 건물 내 지, 

하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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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항목별 현황(2) 

 휴게시설 있는 사업장의 휴게시설 환경 및 비품 등 세부적인 항목

별 충족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든 사업장에서 공통적으로 충족이 , 

가장 낮은 항목은 표지 부착과 습도 유지 기능이었으며 규모 및 공, 

사금액이 적을수록 충족비율은 더 낮았음 

 건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및 직종에서 공통적으로 충족이 낮은  

또 다른 항목은 관리 담당자 지정여부였음

 다른 업종 및 직종에 비해 건설업은 유해물질 취급 장소와의 격리, 

냉 난방 유지기능 조명 유지기능 항목에 대한 충족비율이 낮았음· , 

 제조업 및 비제조업은 환기와 음용설비 충족이 다른 항목에 비해서

는 낮은 반면 건설업에서는 환기 음용설비 관리 담당자 지정여부, , , 

가 다른 항목에 비해 충족비율이 높았음

 대부분 항목별 충족여부는 제조업의 경우 규모별 차이가 없었으나 , 

비제조업은 규모가 클수록 충족비율이 높았고 건설업도 모든 항목, 

별로 공사금액이 클수록 충족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취약직종별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의 충족여

부가 다른 직종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임

휴게시설이 없는 사업장 현황(3) 

 휴게시설이 없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휴게시설이 없는 원인을 조사

한 결과 가장 큰 원인은 공간부족이었으며 특히 건설업이 다른 업, , 

종 및 직종에 비해 공간부족에 대한 인식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휴게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지원방안에 

대해  모든 업종은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

하였으나 취약직종은 비품에 대한 비용지원이 가장 높았음, 

 공동휴게시설 설치의향에 대한 설문 결과 취약직종은 설치할 의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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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는 비율이 높은 반면 제조업 및 비제조업은 설치의향이 없, 

다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음

실무자 경영계 노동계 애로사항 및 지원방안 2) , , 

 실무자 경영계 노동계가 생각하는 주요 애로사항은 공간부족이었, , 

으며 관리기준 항목 중 조도와 습도 환기 부분에 대한 관리가 어, , 

렵다고 하였음

 휴게시설 설치 책임 및 관리주체가 모호하고 일부 업종 및 직종의 경

우 업무특성상 휴게시설 설치나 관리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 

 실무자 경영계 노동계의 공통적인 지원방안은 타 법의 규제 개선, , 

을 통한 공간 지원 휴게시설 임대료 지원 조례 예산지원 항목 개, , 

설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개정 등을 통한 비용 지원 등이었음

결론2. 

휴게시설 실태 조사 및 간담회 결과를 통해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공간 지원 비품 설비지원 비용 지원 제도적 관리, · , , (

적 지원 방안이 필요함) 

공간지원(1) 

 공간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지원이 필요하, 

며 노후거점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공간 부족으로 다른 용도와 함께 휴게시설을 사용하는 사업장이 많

으므로 성별 및 용도 구분을 위한 칸막이를 제공하여 공간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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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권 산업단지나 아파트형 공장에 거주하는 사업장에 대해 공동 

휴게시설 설치

 공간 부족으로 다른 용도와의 사용이 불가피하여 휴게시간과 다른 

용도별 사용 시간을 명확히 분리하여 사용할 경우 휴게시설의 기, 

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갈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공간 지원

비품 설비 지원(2) ·

 모든 사업장이 공통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휴게시설 표지판 제공

 지하 공간에 위치한 휴게시설에 대해 적절한 형태의 환기 설비 지원 필요

 조명 유지기능을 위한 자동조도조절기 조광기 블라인드 지원 필요( ), 

 습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에어컨 제습기 가습기 습도조절장치 등 지원, , , 

 에어컨 냉 난방 과 정수기 음용설비 제공이 우선적으로 필요( · ) ( ) 

비용 지원(3) 

 휴게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과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설 , 

공간에 대한 임대료 지원

 사용용도와 성별을 구분하기 위해 공간을 재배치하거나 관리자 인

건비 및 비품 구매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 고려

제도 지원 관리적 지원(4) ( )

 일부 지자체에서 이동 노동자 등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 조

례를 통해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대하

여 다양한 지원이 지자체별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

 휴게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조례 대상항·

목에 휴게시설을 포함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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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의 경우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비품 구매, 

를 위해 안전보건관리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기준 개정 필요 

 가설건축물의 범위 존치기간 및 간선공급설비 등 타 법에 의한 한계로 , 

인해 공간 확보 및 관리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여 법규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고 휴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한점 및 의의3. 

본 연구는 총 개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나 코로나 상848 -19 

황으로 인해 일부 업종 및 직종에 대한 조사가 부족하고 제조업의 경우, 

산업보건전문기관이 관리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 

주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므로 실제 휴게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인식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이 있음

그러나 대상 사업장이 전국 단위로 분포되어 있고 법 시행 전 후를 기ㆍ

점으로 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에 관한 800 ㆍ

실태에 관해 최초로 실증분석을 시도한 것은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장조사와 노사 및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업종 및 직종별 문, 

제점과 지원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설문조사의 부족한 부분을 보

완할 수 있었다고 생각됨

제언4. 

 현실적으로 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장 임대 사업주 등 휴게시설 설, 

치 및 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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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하여 법규 위반으로 인한 처벌을 

받지 않고 휴게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

다고 생각됨

 돌봄 서비스 종사원 배달원 등 근무 장소가 일정하지 않은 직종에 대, 

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휴게시설을 휴게 공간 외에 다른 용도 탈의실 물품보관 등 와 혼용해서 ( , )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휴식을 취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

으므로 향후 휴게 전용으로 휴게시설을 설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ㆍ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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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Support Plan of Work Resting Facilities

Objective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Work Resting Facilities and proposed support plan by 

analyzing of the support systems. 

Method : Forum, policy report, best practice of seminar research was 

conducted surveys and field investigations on 848 facilities classified 

industry and size were conducted  in this study. opinions on difficulties 

of Rest facility installation were collected for business owners, 

management supervisors, labor groups. finally, Rest facility support 

plans were suggested 

Results 

1) Status of resting facilities in the workplace

 Workplace with resting facilities accounted for 85.3%, and those 

with resting facilities used only for rest accounted for 53.2%. The 

larger size and construction costs, the higher the rate of use only 

for rest, and the most used for other purposes were dressing rooms 

and stock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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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of the rest facilities were installed on the ground building but 

In the case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t was installed outside the 

building or in structures under construction. the rest facilities for the 

cleaners and sanitation workers were most installed on the building 

basement.  

 As a result of examining whether the management standard, The 

items with the lowest satisfaction were humidity, attaching sign,  

Assign manager. The smaller size and construction costs, the lower 

the satisfaction rate.

 The biggest reason for not having resting facilities was the lack of 

space, and Support for installation cost was the most needed. 

Vulnerable occupations had a higher intention to install a communal 

resting facility, but the manufacturing and non-manufacturing 

industries had a higher rate of not intending to install them.

2) Opinions on difficulties of Rest facility installation 

 The main difficulties were lack of space, management of 

illuminance, humidity, and ventilation standards among management 

criteria.

 In the case of some industries and occupations, Due to the nature 

of the workplace, it is difficult to install rest facilities and apply 

management standards.

 As the main support measures, space support through deregulation 

of other laws, rent support for rest facilities, and cost support 

through system improvement ar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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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upport plan

 Space support

- Provision of containers, prefabricated panels, partitions and 

installation of common rest facilities.

- If it is clearly classified according to the use, it is considered that 

the standard is satisfied.

 Equipments support

- Signs for rest facilities, Illumination regulators, blinds, dehumidifiers, 

humidifiers, humidity controllers, air conditioners (cooling/heating) 

and water purifiers (drinking facilities) 

- Support for ventilation facilities for rest facilities installed in the 

basement of buildings

 Costs support 

- Support for installation cost of resting facilities and space rental 

cost for workplace with fewer than 50 employees

- Support for remodeling, manager's labor, and other equipment 

purchase costs

 System support(administrative support)

- Expansion of support through the enactment of ordinances for each 

local government

- Improvements to items included in the Apartment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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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Ordinance of Local Governments(addition of contents 

related to rest facilities)

- Revision of standards for accounting and usage of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expenses.

- Establishment of legal basis through consultations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Conclusion : Support is required for small workplace where it is 

difficult to install and manage rest facilities, and a legal basis must be 

established to install rest facilities without being punished for violating 

the law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ministries. The additional 

research should be conducted on occupations in which the working 

place is not constant and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install and use 

exclusive resting facilities for rest.

Key words : Resting Facilities, Support Plan, Management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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